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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전시회

전시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태국 발명가의 날 행사 2.2 ~ 2.5 1월 초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4.6 ~ 4.10 2월 말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20 ~ 5.22 3월 말

피츠버그 국제발명투자전시회 6.14 ~ 17 4월 말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미정 5월 말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29 ~ 10.2 7월 말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 10.27 ~ 10.30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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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신청안내
신청안내

■ 출품분야
䤎자유발명분야
䤎주제발명분야

주제1) 생활속에서 위험한 문제를 해결한 안전한
시스템이나안전장치, 안전용품

주제2) 재활용품을이용한GREEN ENERGY발명

■ 출품자격
䤎전국초·중·고재학생및청소년

※청소년은만13세~만18세 (2011년3월2일현재)

※지도교사 자격 : 학생의 시·군 관할 현직 교원

만가능함.

■ 출품형태
䤎1인당3건이내출품(공동발명불가)
䤎물품에관한개량발명뿐아니라컴퓨터를이용한

전자상거래등의방법발명도출품가능
䤎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본인

명의로출원또는등록된작품도출품가능
※학교당작품건수제한없음

■ 출품규격
䤎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100cm, 무게

30kg 이내
䤎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크기가 아닌 모형

제작도가능함.
※제작금액이일정금액(100,000원)을초과하지않

도록권고함

■ 출품신청
䤎접수기간: 2011. 3. 2(수) ~ 4. 1(금)
䤎신청방법: 온라인신청(우편접수불가)

※온라인신청절차는홈페이지에서확인

(홈페이지3월2일오픈예정)

■ 신 청 처 : www.kipa.org / www.kosie.net

■ 출품할 수 없는 작품
䤎과거 본 대회 및 타 기관주최 대회 출품작, 과학실험

실습, 기자재, 금년도에개최된타기관대회출품작
䤎출품자가직접발명·제작한것이아닌작품

※표절작, 대리작, 타대회중복응모, 기입상등기타

정당하지 못한 작품을 출품한 자 및 지도교사는 5년

간출품제한및입상취소

■ 출품시 유의사항
䤎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이불가함
䤎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해당자는접수시

점에서관련서류제출시에만인정함(기초생활수
급자확인서, 차상위확인서)

䤎1차서류심사및선행기술심사후2차작품(현물)
심사 대상자를 통지하며, 작품(현물)심사대상자
는해당심사일에맞추어작품과가점대상자료
를지참한후꼭본인이참석하여야함

䤎발명품을 소개하는 설명서(전시목적의 판넬)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료는 2
차작품(현물)심사안내에서공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를참고하세요.

■ 문 의 처 : sol4711@kipa.org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목적

䤎과학관을활용한발명인식제고및저변확대
䤎창의인재육성을위한융합형발명교육추진

■ 근거
䤎발명진흥법제6조(발명에대한인식향상과발명활동의촉진)
䤎발명진흥법제7조(학생발명활동의촉진)

■ 사업개요
䤎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2011년부터창의적재량활동수업시수가증가함에따라, 국립과천과학관과함께창

의력기반의발명-과학융합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의다양한과학체험시설및인프
라를활용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발명교육컨텐츠를제공하여아래와같은체험형학습프로그램을진행
하고있습니다. 

※각과정은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에서신청받고있음.
☞문의전화: 02-3459-2757

구분 기본 심화 캠프

교육대상 초등3~6학년 초등4~6학년 초등3~6학년

교육기간 매월2, 4주토요일 매주일요일 매월2주토~일요일

교육시간
09:00 ~ 12:00 
13:00 ~ 16:00

09:00 ~ 12:00
13:00 ~ 16:00

토요일15:00 ~ 익일12:40

교육정원 1회20명 1회 20명 50명

교육장소 국립과천과학관교육동8실험실 국립과천과학관엔씨홀, 캠프장







글쓰기 훈련소
- 간단하고 쉽게 글 잘 쓰는 전략

저 자 _ 임정섭
출판사 _ 경향미디어

책소개

우리회는 특허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중국전리심사제도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최초 출판된「중국전리심사지침서」의 중국전리심사지침 및 중국전리법
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른 중국 특허심사에 대한 지침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대중국 특허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허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은 제1부(초보심사), 제2부(실질심사), 제3부(국내단계진입 국
제출원의 심사), 제4부(복심 및 무효심판청구의 심사), 제5부(전리출원 및 사무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당 판매가격은 50,000원이다.

구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김민국 주임 (02-3459-2797)
eldaah7@kipa.org

2010 중중국국전전리리심심사사지지침침 개개정정판판 출출간간안안내내

책소개

한 줄도 힘든 당신의 글쓰기 실력을 높여라!
간단하고 쉽게 글 잘 쓰는 전략

E BS라디오 <직장인 성공시대> 글쓰기 코치에게 배우는 글쓰기 입문서「글쓰기 훈련소」,
이 책은 저자가 십여 년의 언론사 경력과 기자 양성,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한

‘포인트 라이팅’이란 글쓰기 기법을 소개한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 글을 못 쓰는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나보자.
최근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7.4%가 자신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길 바라

고 있으며, 직장생활에 있어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한다. 더욱이 개개인의 목소리가
여론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
에게나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꾸준히 연습하면 바이엘에서 체르니 단계로 피아노 실력이 향상
되듯이 글쓰기 역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달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글쓰기 법으로‘포인트(P-O-I-N-T)글쓰기’라는 틀을 제시한

다. 모든 글의 기본 구조가 되는‘배경-내용-의견’을 확장시켜‘ P(포인트 파악하기)-O(아웃라
인 짜기)-I(배경 정보 넣기)-N(뉴스 넣기)-T(생각, 느낌, 의견 넣기)’라는 글쓰기 법을 소개한
다. 더불어 대표적인 실용 글쓰기인 서평, TV리뷰, 보고서, 기획서 등의 비즈니스 라이팅까지
알려준다. 다년간 시민기자 양성에 힘쓴 저자만의 노하우가 밴 이책은 다양한 글쓰기의 지침이
된다.



우 편 엽 서

우표보내는 사람

이름: (남·여)

주소:

전화: H·P

-

받는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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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카 드월간 발명특허
2011. 3

䤎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
웠던 점은?

䤎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䤎기타「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3월호 퍼즐정답
❶ ❷ ❹ ❺

❸

❽ ❻ ❼

❾ ❿ ⇭

⇬

⇫ ⇯

⇮



발명특허기네스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월간 발명특허’는 새로운 연속기

획특집으로‘발명특허 기네스’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 뒷장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어가는 발명특허 관련 자료 제1호를 찾아 소개함으

로써 우리나라 발명특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이 연

속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제1호 또는 최대 등‘기네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

합니다.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된 자료보다 앞선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언제든 바로

잡아 소개하겠습니다. 기네스로 소개되는 순간 소장하신 자료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기록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소개 대상은 편의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 시행

이후 자료로 한정하기로 하였

습니다. 

연락처 : ‘월간 발명특허’편집실

02)3459-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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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정정요건

I. 서론

특허·실용신안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명세서 특히, 청

구범위에글로써표현된것이권리의객체가된다. 그러나언어라

는 것이 복잡한 기술적 사상을 표현하는데 완벽하지 못하고 명세

서를 기술하는 자가 사람이므로 실수가 발생하는 등 발명을 제대

로표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이는직관적으로권리

가그대로인식되는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등과크게다른모

습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법에서

는정정심판이라는제도를두어위와같은면을보완해주고있다.

실무적으로 정정은 크게 무효신청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경우와 미

흡하게 발생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라이센스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된다. 무효신청이유가선행기술에의한경우에는권리감축이

필요하고, 기재불비나 라이센스시 권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는경우에는권리명확이필요하다.

II. 정정심판제도

1. 효력

우선정정이허가되면정정된명세서및도면으로출원·출원공

개·등록결정 또는 심결 및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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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정정허가된시점부터등록명세서및도면이바뀌

는것이아니라처음부터그렇게된것으로간주하는것이

다. 

2. 요건
정정은명세서및도면을대상으로한다. 청구범위도명

세서의 일부이므로 정정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정정은

등록된 이후에 권리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므로 등록전 권

리에 수정을 가하는 보정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법에서

는요구하고있다. 이는근본적으로등록되어공시된권리

를신뢰한제3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을가진다.

(1) 우선요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1호), 잘못된 기재의

정정1)(2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2) 경우(3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

정된사항이위3가지중어디에도속하지않으면그

정정은이후의요건을살필필요없이인정되지않는

다. 이중특허청구범위의감축은선행기술에의한무

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오기정정 및

석명은권리명확화를위한목적으로활용된다.

(2) 병렬요건

정정사항이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면이후요건들을살피는데이후요건은판단시우선

순서가 없고 정정이 적법하려면 모두 만족되어야 한

다. 이후 요건은 신규사항 추가 금지, 특허청구범위

의 실질적 확장·변경금지3),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

을것4)의 3가지추가요건이다. 

첫째, 신규사항추가금지요건은우선요건의각호

에따라적용되는양태가다르다. 특허청구범위의감

축또는석명인정정에대해서는등록명세서및도면

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정되어야 하고, 오

기정정에 대해서는 최초출원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

된사항의범위내에서정정되어야한다. 오기정정시

최초출원명세서및도면을기초로하는이유는정정

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출원경과를 통

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전혀의도하지않는부분에잘못된기재가실수로들

어가버린보정서가제출되어등록된경우를들수있

다. 이러한경우최초출원명세서에는제대로기재되

어있으므로오기라는것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

데된다.5)

두 번째, 변경금지 요건은 등록된 권리가 제3자에

공시되었으므로제3자의신뢰이익을해야지않기위

한 취지로서 각호에 규정된 모든 정정요건에 적용된

다. 쉽게 말하면 정정전에는 침해가 아닌데, 정정으

로 인해 갑자기 침해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권리범위해석과직접적인연관을가진

다. 본 조항은 우선 정정전 권리범위와 정정후 권리

범위를파악하여권리범위의변동이어떤가를파악하

는 것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정전 기

재가모호한경우6)에는정정전권리범위파악이어려

워결국변경되었는지를판단하는것이쉽지않다.

세번째, 독립특허요건은정정후발명이출원시특

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정인정시

하자없는권리가되어야하는것과정정인정시소급

효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로서 특허요

건테스트를다시받아야한다는취지도포함되어있

다. 독립특허요건은 우선요건의 각호중 석명인 정정

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7)

1) 실무상 오기정정이라 한다. 
2) 실무상 석명이라 한다. 
3) 실무상 변경금지라 한다.
4) 실무상 독립특허요건이라고 한다.
5) 물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고 독립특허요

건도 만족해야 비로서 정정이 인정된다.
6) 실무상 정정전 기재가 모호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7) 석명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전전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만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석
명의 경우 정정전은 불명료하고 정정후는 명확하므로 불명료한 정정
전 권리 파악이 문제시되는데, 청구범위 기재가 모호하면 상세한 설
명을 참작하므로 정정전 발명은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파악된 정정전 발명과 명확하게 된 정정후 발명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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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축과관련된사례및평가

1. 이음쇠 사건

* 감축이지만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가 생겼는지 여부로서 변경여부를 판단함.

* 판결에서는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가 없었으나, 절연링(c)이 정정

후 발명의 전용품이라면 절연링(c) 생산업자는 정정인정에 의해 간접침해자가 될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2. 모발촉진기 사건

15:반사기/14:조사요소/6a:회전튜브/12:회전브라켓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정정)

금속제로 된 이음쇠 몸체(1)의 일측에
형성된 끼움홈(3)에 합성파이프(8)가 끼
움 걸림되는 걸림부(4‘)의 주면에 있어
서, 걸림부(4’)의 주면에 다수의 링홈(4)
을형성하여이링홈(4)에내열성수지로
된 오링(5)을 끼움함을 특징으로 한 합
성파이프의이음쇠

금속제로 된 이음쇠 몸체(1)의 일측에
형성된 끼움홈(3)내측단에 요홈을 형성
하여 이 요험에 절연링(C)을 먼저 끼움
한 다음, 그 끼움홈(3)에 합성파이프(8)
가 끼움 걸림되는 걸림부(4‘)의 주면에
있어서, 걸림부(4’)의 주면에 다수의 링
홈(4)을 형성하여 이 링홈(4)에 내열성
수지로 된 오링(5)을 끼움함을 특징으
로한합성파이프의이음쇠

이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명료한 기
재 없어 석명이 아니고, 새로운 구성이
추가됨으로써 등록고안이 한정되어 감
축임.
정정부분에 대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건출원의 출
원에 앞서 출원한 다른 고안에 대한 설
명이어서 이건 고안에 대한 것이 아님.
정정후 고안은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
과를 갖게 되었고 제3자에 불측의 손해
를끼칠우려있어변경임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정정무효)

어떤 종류의 적외선을 조사하는 만곡된
조사요소와, 상기 요소를 지지하며 또
한 상기 요소로부터 조사되는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반사기와, 상부에 상기 반
사기가 배치되어 상기 반사기의 피벗지
지 운동을 위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를 작동시
키는 구동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모발처리촉진장치

어떤 종류의 적외선을 조사하는 만곡된
조사요소와, 상기 요소를 지지하며 또
한 상기 요소로부터 조사되는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반사기와, 상부에 상기 반
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를 작
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며, 상기
반사기가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시 피시
술자의 머리의 정상부, 양측부 및 후부
를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편심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모발처리촉진장치

정정은 반사기가 지지되는 부위를 한정
하고, 반사기의 운동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감축에 해당하고, 피시술자
머리영역을 한정한 부분은 결과를 구체
적으로 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반사기
의 회전영역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변경
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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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에는반사기가지지되는부위가한정되지않았으며반사기가피벗지지운동을한다고만넓게청구되어있

었는데, 정정하면서반사기의지지부위를한정하고반사기의피벗지지운동범위를피시술자의두부부분으로한

정한것이다. 반사기의운동방식을구체화한경우가감축이라고판시하였는데, 이는뒤에서설명하는V.1.가스

버너사건및 2.고무제품사건에서석명이라고판단한것과다르다.

3. 중합체 사건

* 상기 판결에서는“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정정하되 하위개념의 발명이 선택발명이 되어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

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의 발명을 명

세서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명으로 감축하여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어야 할 것

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특허법상 정정심판의 제도적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라고 원칙론을 설시하였다.

4. 올리고머 사건

8)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정불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정정전 정정신청
특허법원99. 7. 1. 선고

98허9840 판결(정정) /미상고

방염제로서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페이
트) 또는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포네이
트)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족
폴리카보네이트(A), 스티렌-함유 공중
합체 및/또는 스티렌-함유 그라프트 중
합체(B) 및 방염제(C)를 함유하는 중합
체혼합물.

방염제로서 하기 일반식의 폴리(아릴-
아릴렌 포스페이트) 또는 폴리(아릴-아
릴렌 포스포네이트)를 함유함을 특징
으로 하는, 방향족 폴리카보네이트(A),
스티렌-함유 공중합체 및/또는 스티렌-
함유 그라프트 중합체(B) 및 방염제(C)
를함유하는중합체혼합물.

상기 식에서, R1, R2, R3, R4는 각각 독
립적으로 선택된 아릴 그룹이고(단, R1,
R2, R3, R4는 할로겐 원자 또는 알킬 그
룹으로 치환될 수 있음), X는 아릴렌 그
룹이며, m1, m2, m3, m4는 각각 독립
적으로0 또는1이며, n은 1 내지3이다. 

하기 일반식에 의해 표현되는 화합물에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페이트) 및 폴리
(아릴-아릴렌 포스포네이트)와는 전혀
상이한 다수의 화합물도 포함되어 감축
하는것이아니라변경한것임8)

또한, 하기 일반식에 의해 표현되는 화
합물이 넓어지게 되어 정정후 기재가
불명료하게 되고 폴리~ 포스포네이트)
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이 방염제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가없어독립특허요건에위배됨

정정전1항 정정신청1항
특허법원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정정무효)

* 미상고확정

(a)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20∼90중
량%, 

(a) 말단에 결합된 알릴기 및 하기 구조
식 Ⅰ 내지 Ⅲ으로 표시되는 적어도 하

* 감축판단
(a)정정 :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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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특허확대경

* 상기 판결에서는“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의 경우 정정 전후

의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더라도 만일 그 하위개념이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명세서상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정정은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으로서 특

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5. 접착제 사건

* 청구항을 정정하지 않고도 1호인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 사례이다.10)

정정전1항 정정신청1항
특허법원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정정무효)

* 미상고확정

(b) 디알릴 프탈레이트, 디알릴 이소프
탈레이트, 디알릴 테레프탈레이트, 디
알릴 아디프에이트, 트리알릴 (이소)시
안우레이트 및 트리알릴 트리멜리테이
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의 다
가 알릴에스테르모노머 10∼80중량%,
및
(c) 비닐 벤조에이트, 알릴벤조에이트,
페닐(메타)아크릴레이트 및 벤질(메타)
아크릴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
가지의 일관능 중합성 모노머 40중량%
까지를 혼합시켜 형성된 30℃에서 점도
가 200∼50,000cP이고 30℃에서 굴절률
이 1.50∼1.57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
머조성물.

나의 반복단위를 갖는 알릴에스테르 올
리고머20∼90중량%, 
(b) 디알릴 프탈레이트, 디알릴 이소프
탈레이트, 디알릴 테레프탈레이트, 디
알릴 아디프에이트, 트리알릴 (이소)시
안우레이트 및 트리알릴 트리멜리테이
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의 다
가 알릴에스테르 모노머 10∼80중량%
를 혼합시켜 형성된 30℃에서 점도가
200∼5,000cP이고 30℃에서 굴절률이
1.50∼1.57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조성물.

구조식 I, II, III <생략>

감축임
(c)정정 : (c)성분 혼합비를 볼때 (b),(c)
성분의 최저성분의 합이 100%가 되려
면 (c)성분이 0%가 되어야 하므로 필수
구성이 아닌 임의구성이므로 이를 삭제
한 것에 해당하여 감축임 / 5000cP는 수
치범위감소로서감축

* 변경판단
(a)성분에새로포함된유형의알릴에스
테르 올리고머는 정정전에 포함되는 하
위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정전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자명하
다고 볼 수 없어, 정정전의 상위개념중
최초명세서에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을
정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서
확장또는변경임.9)

* 독립특허요건판단
(a)정정에의해상세한설명에뒷받침되
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하여 출원시
특허받을수없음

9) 도식화하면【상세한 설명 a1,a2,a3 / 청구항 A】에서 청구항 A를 A'로 정정한 것으로서 A에는 a1,a2,a3,a4,a5,a6 ...이 모두
포함되고 A'에는 a1,a2,a3,a4,a5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A'에 포함되는 a4,a5는 기술적으로 a1,a2,a3와 다를 경우이다.

10) 본 최고재 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마키노 도시야키 변호사는‘특허청구범위가 고정부재인 이상, 접착제를 고정부재로부터 제외
시킬려면 청구항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본건의 정정은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특허소송연구
1999년 제1집 p87)

정정전 정정신청
日최고재91.3.19. 선고

87행쯔109 판결

o 상세한 설명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예
가기재됨
- 청구항은고정부재라고기재되어있음

상세한 설명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부분
만을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고정부재에 잡착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특허청구범
위가감축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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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오기정정과관련된사례및평가

1. 파일직물 사건

* 관련사건(권리범위확인)으로 75후8 판결에서는 이건(지경사 4본 / 파일경사 8본)과 확인대상발명(지경사 4본 /

파일경사 4본)을 대비하였는데 양자는 완전히 효과가 다르고, 이건의 파일경사 8본이 파일경사 4본의 오기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건은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불허하는 것이 타당

함. 75후5 판결에서“오기정정으로 본다 하더라도”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건을 오기정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알킬렌기 사건

* 상세한 설명에는 A는 분지를 가지는 알킬렌기와 A는 분지를 가지지 않는 알킬렌기 모두 기재되어 있어 정정전

발명은 전자만을 청구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12) → 정정전 기재는 오기가 아니다.

3. 히터코일 사건

* 본건 정정은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11)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중 어디에서도 해당되지 않아 정정불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12) 우리나라라면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정불허함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76. 8. 24. 선고
75후5 판결 (정정)

지경사4본, 파일경사8본을 기본조직으
로구성한파일직물의구조

지경사4본, 파일경사4본을 기본조직으
로구성한파일직물의구조

오기정정으로본다하더라도변경임11)

정정전 정정신청
日최고재72. 12. 14. 선고

소41(행쯔)1호판결

A는분지를가지는알킬렌기 A는분지를가질수있는알킬렌기 권리자 입장에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하여도 제3자와 관계에서는 도저히 동
일하게 논할 수 없음. 본건 정정은 형식
적 및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하는것임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7. 6. 1. 선고 2006후2301 판결(무효)

스위칭 트랜지스터(Q4)에 연결
되어있는히터코일(Ra)

스위칭 트랜지스터(Q4)에 연결
되어 있는 히터릴레이코일(Ra)
또는코일(Ra)

명세서 및 도면 전체를 볼 때 정정전 기재가 명백한
오기로 볼 아무런 기재를 찾을 수 없어 오기정정이
아니고 정정으로 인해 새로운 구성 및 효과를 가지므
로변경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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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자 병생지 사건

* 본건에서 3~5 화씨는 섭씨로 하면 영하 15~16도이므로 냉장온도가 될 수 없는데도, 당업자가 화씨를 당연하게

섭씨로 볼 근거(명세서의 기재 및 당업자의 사정)가 없다고 하여 변경으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업자가

본건의 화씨를 섭씨로 일의적으로 인식할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5. 리모콘 사건

- 구성정의를잘못하여(정의대로하면작동불능) 이를고치는정정

* 특허법원에서는 외피신호검출회로에서 비교기를 빼면 제1항에 외피신호검출회로의 구성이 줄어들어 특허청구범

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되어 정정인정하지 않았다.

→ (고역통과증폭기+외피신호추출부+비교기) +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로 하면 작동불능이 된다는 점에 대해 특

허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음

V. 석명과관련된사례및평가

1. 가스버너 사건

Report 특허확대경

정정전 정정신청 日최고재72.12.14. 선고소41(행쯔)46 판결

과자 제조시 병생지의 냉장온도
를3~5 화씨로기재됨

화씨를섭씨로정정 화씨 기재는 명료하고, 섭씨와 화씨의 차이가 현저함
에도 명세서 전체로 일관하여 화씨로 기재되어 있고,
당업자가 당연하게 섭씨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할 사
정이없어, 상기정정은변경임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9. 5. 28. 선고
09후498 판결 (무효)

상세한설명에
외피신호검출회로는 고역통과증
폭기, 외피신호추출부, 비교기로
구성된다고정의되어있음

청구항1
----
외피신호검출회로
히스테리시스비교기
----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

상세한 설명의 외피신호검출회
로의 정의에서 비교기를 빼고,
비교기는 히스테리시스 비교기
에대한예이다라고정정함

* 청구항은정정하지않음

* 등록명세서 도면 등을 볼 때 외피신호검출회로에
비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비교기가 외피신호검출회로에 포함되면 작동
불능이므로 비교기를 외피신호검출회로의 한 부분
이라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오기임을 당업
자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해도 특허청구범
위가실질적으로확장/변경된다고볼수없다.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6. 7. 28. 선고
04후3096 판결 (무효)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
(2)을 형성하고, 이 주화염구멍(2)의 양
측에부화염구멍(3)을형성한것에있어
서,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
구멍(2)과 부화염구멍(3)과의 사이에 부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
(2)을 형성하고, 이 주화염구멍(2)의 양
측에 부화염구멍(3)을 형성한 것에 있
어서,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
염구멍(2)과 부화염구멍(3)과의 사이에

정정1은 명세서 도면을 볼때 오기정정
임이명백
정정전“부화염구멍(3)의 외측에 위치
한 측판(4):에서 ”외측에 위치한“이라는
기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측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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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2는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화염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이 넓게 청구된 것을 줄이는 청구범위 감축으로

볼 여지도 있음. 감축으로 보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고 석명으로 보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는 큰 차이가 있

다.13)

2. 고무제품 사건

* 정정전 권리에 정정후 권리가 포함되므로 청구범위의 감축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6. 7. 28. 선고
04후3096 판결 (무효)

화염구멍부(2a)를 형성하고, 부화염구
멍(3)의 외측에 위치한 측판(4)을 가스
버너본체(1)의상면에서상측으로돌출
시켜서된가스버너.

무화염구멍부(2a)를 형성하고, 가스버
너 본체(1)의 양측에 측판(4)을 설치하
여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되, 측판(4)
을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서 상측
으로돌출시켜서된가스버너.

가부화염구멍(3)을형성하는것과부화
염구멍(3)을가스버너의다른부품에의
해 형성하고 그 외측에 측판(3)을 설치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불명료한 기재이나, 이건 명
세서 전체를 보면 위 기재는 전자만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전자로 정정한
정정2는 석명이고, 정정으로 인하여 등
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
음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5. 9. 9. 선고

04후1182 판결 (무효)

고무제품과 시멘트를 결합하는 구조에
있어서, 고무제품의 하부에 다수의 시
멘트 결합부를 형성하고, 상기 시멘트
결합부와 시멘트를 결합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시멘트가결합된고무제품.

고무제품과 시멘트를 결합하는 구조에
있어서, 고무제품의 하부에 다수의 시
멘트 결합부를 형성하고, 상기 시멘트
결합부에 시멘트가 양생에 의해 결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가 결합
된고무제품.

시멘트와 고무제품의 결합관계가 총괄
적 상위개념으로 기재된 것을 양생이란
결합수단을 추가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이로써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않음
* 양생결합의 상세한 조건들을 상세한
설명에서기재되어있음

13) ‘06. 10. 1. 무효심판청구사건부터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시 무효대상 청구항을 정정하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
문에, 감축인지 석명인지의 구별이 큰 의의를 가지지 않지만 독립된 정정심판에서는 독립특허요건 적용으로 여부로 인해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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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지조성물 사건

* 판결문에는“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

확하게 하던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

시하였다.

→ 본건은 권리범위 파악이 불가능한 현저한 기재불비 청구항을 상세한 설명에 제대로 기재된 발명대로 정정한 사

안이다. 이를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허요건 테스트를 받지 못

한 채로 소급효가 부여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고, 보정과 정정의 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문제를 가진다.

4. 양모사건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89. 3. 28. 선고
87후63 판결14) (정정)

다가(多價) 알콜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하기 일반식의 1가(一價) 산과 다가 알
콜의 하이드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30
∼70몰% 또는 다가 알콜과 유지로부터
유도된 지방산과의 유도체를 다가알콜
의 하이드록시기의 30∼70몰% 되게 반
응 시킴에 의하여 수득한 40∼90중량부
의 하나나 그 이상의 오리고머(1)와 분
자내 적어도 한 개의 중합성 이중결합
을 가진 10∼60중량부의 중합성 단량체
(2)로구성된수지조성물. 

(식중에서 X는 2－3
탄소원자를 가진 α,

β－불포화탄화수소임)

다가알콜 및 일반식
(단, X는탄소수2 또
는 3의 α, β－ 불포화 탄화수소기)로서
표시되는 1염기산을 에스테스화하여
얻어지는 오리고머(ⅰ) 또는 다가알콜,
다가알콜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30－70몰％ 의 유지로부터 유도된 지방
산 및 다가알콜의 하드록시기에 대하여
30－70몰％의 일반식
(단, X는 탄소수 2 또는
3의 α,β－불포화수소기)로서 표시되는
1염기산을 에스테르화하여 얻어지는
오리고머(ⅱ) 40－90 중량부 및 분자내
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중합성 2중 결합
을 갖는 중합성 단량체 10－60중량부를
함유하여이루어진수지조성물

본건 상세한 설명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청구범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 아니
라청구범위기재가불명료한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
하는 것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청구항 자체의 형식적 기
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명
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고 독립특허요건을 판
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렇게 심리하
지 않아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서 파기
15)

→ 석명에는 해당되나, 변경에 대해서
는 기준만 설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는적용하지않음

문장이 너무 이상하여 조성물의 성분과
비율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불
비임

수지조성물의 성분과 비율이 명료하게
해석됨

석명에서는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독립특허요건까지 판단해야
한다고설시한부분은잘못

14) 본 판결은 석명과 변경의 판단 기준에 대한 리딩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15) 파기된 이후 항고심판소는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을 허가하였음.

정정전 정정신청
특허법원98. 9. 17. 선고

98허2214 판결 /미상고확정

섬도가 16.43μ이하의 양모원료를 선별
하는단계; 
상기 선별된 원료의 공급량을 조정하고

섬도가 16.43μ이하의 양모원료를 선별
하는단계; 
상기 선별된 원료의 공급량을 조정하고

출원시의 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보정
하다 잘못된 부분이 들어간 것을 고치
는 것이므로 오기정정이다. 그리고 내

Report 특허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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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은“일단 현저한 기재불비로 등록되면 상세한 설명에 제대로 기재된 바에 의해서 정정한다 하여도 변경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기재불비로 무효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87후63 판

결과 사실상 다른 취지의 판시임.

* 너무 현저한 기재불비 상태로 청구범위에 기재되면 상세한 설명 참작도 불가능하므로 그 권리범위는 없는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정을 허가하면 아예 새로운 권리가 소급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제3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바,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권취기 사건

정정전 정정신청
특허법원98. 9. 17. 선고

98허2214 판결 /미상고확정

코우머의 밀도를 조밀히 하며, 전압공
정에서의 작업시간을 종래의 1차 3, 5시
간에서 1차 12시간으로, 종래의 2차 4시
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수분율은
종래의 9-10%에서 13-15%가 되게 한다.
종래의 맹글(Mangle), 습윤 및 건조로
이루어지는 스폰징 공정을 오픈연속세
용, 맹글 및 건조로 이루어지는 상기 선
별된원료를정방하는단계; 
상기 원료의 표면에 BAYLAN NT층을
형성하고 이 층이 염료를 흡수ㆍ용해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료가 섬유 내부로 염착되게 하는 저
온염색법에따라염색하는단계; 및
마이크로 실리콘 조제를 사용하여 마이
크로 실리콘을 섬유 내부에 침투시킨
후 미립자를 팽윤 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양모초세사의제조방법.

코우머의 밀도를 조밀히 하며 전방공정
에서는 슬라이버를 8가닥, 3가닥 및 3
가닥으로 세 번 더블링하고 드래프트율
을 7.9, 7.6 및 7.5로 드래프트하며 직경
이 50mm 이하의 링을 사용하며 40번
이하의 트라벨라를 4500-5000의 rpm으
로 조정하고 경도가 70°인 검로울러를
사용하여 상기 선별된 원료를 정방하는
단계; 

상기 원료의 표면에 BAYLAN NT층을
형성하고 이 층이 염료를 흡수ㆍ용해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료가 섬유 내부로 염착되게 하는 저
온염색법에따라염색하는단계; 및
마이크로 실리콘 조제를 사용하여 마이
크로 실리콘을 섬유 내부에 침투시킨
후 미립자를 팽윤 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양모초세사의제조방법.

용을 보아도 상세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모순이 되고 문장이 분리되어 있
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맥상 불명료한
기재에해당함.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 확장 변경했
는지여부살펴보면

→ 원료를 정방하는 단계의 공정을 구
체화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들어
간 것인데 이 부분 대신 본건 정정처럼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면 이건 정정할
부분이 원고가 구체화하려고 한 어떤
특정한 기술적 구성과 어떻게 상이한
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것이라하지않을수없다.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7. 5. 10. 선고

06후3991 판결 (정정무효)

<생략>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에 있어서, 실 인출림(12)은 드럼 액슬
(2)과동축상에서원주방향으로연속하
는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
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16)에 의해 지지
대(16)의 인입 경사로(17)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 <생략> 특징으로 하는
실저장및공급장치.

<생략>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에 있어서, 실 인출림(12)은 드럼 액슬
(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
하며, 지지대(16)가 원주표면에 방해받
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대
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16)에 의해 지지대(16)의 인
입 경사로(17)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
고, <생략> 특징으로 하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생
략> 지지대와 원주표면의 결합관계는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지지대
와‘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이라
는 구성요소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되어 있고, 지지대와‘회전성 대
칭 덮개의 원주표면’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
명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명세서 및 도
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원주표면
과 지지대의 결합관계는 지지대가‘회
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에 방해받
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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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확하게 기재된 바에

따라 정정하면,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 원심판결16)에서는 정정전 제1항은 상세한 설명/도면을 보

충하면 그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정정은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그

정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정정전후 보호범위에 변경이나 확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정전 정정신청
대판07. 5. 10. 선고

06후3991 판결 (정정무효)

해되므로, 원심 판시의 정정사항 ①은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
식으로 놓여 있는 구성인 점을 명확히
한‘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결에서는‘변경’에 대해서
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원심판결은 수
긍이간다고결론맺고있음

16)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5허9473 판결

2011. 3

Report 특허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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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 정부는 실질적인 국부의 창출 주체인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

적인지식재산정책을추구해오고있다. 미국의親특허(Pro-Patent) 정책 추구, 일본의지적재

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추진, 중국의 지식재산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건설과 소강

사회(小康社會) 건설, 유럽연합의EU 차원에서의제도통합등유럽산업재산권전략추진등을그예로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국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미국은1980년대부터국가경쟁력강화및유지를위하여친특허정책(Pro-Patent)1)을강구하고관련

행정체계를형성해왔다.(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85) 그동안

미국의지식재산정책은정부뿐아니라입법부, 사법부, 민간단체등정부내외모든관련기관들의참여

주요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서기관

전 승 철

1) 그동안의 미국의 친특허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확충과 미국 정부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특허상표청
(USPTO)의 권한을 확대했다. 둘째, 미국의회의 주도로 특허사건등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였다. 셋째,
특허법 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의 재심사제도(Reexamination system)를 도입하고 특허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였다. 넷째, 바이오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신기술에 있어서 특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연구물의 미국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바이돌법(Bayh-Dole Act)을 입안하였다. 여섯째, 지식재산권
문제를 미국의 총체적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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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이루어져왔다.2) 특히미국의지식재산보호정책은통

상정책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의수단으

로 기능해왔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보호정책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관련정부조직들을조정통괄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특징은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시장및민간

주도형을 지향해왔다는 것이다. 즉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된 대규모 위원회(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를 활용해 왔

으며 위원회 활동의 최종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향후

중요한 정책적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산업계

의요구가정책에신속하게반영될수있었다. 구체적으로

USTR을축으로각정부기관과민간부문간의원활한의

견수렴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 각

종 위원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와 사법

부가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하여독자적이고적극적인역

할을수행한다는점도또다른특징이다.

오바마정권출범이후미국은 PRO-IP법안에기초하여

지식재산권자문위원회(IP Advisory Committee)와지식재

산권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 IPEC)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

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

(guidance) 아래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IPEC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의

종합지휘권한및공동전략기획마련권한을법령상보장

받고 있어 STOP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미국의지식재산행정체계는연방정부차원

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이 미국 대통령과 IPEC에

의해수립되어, IPEC가주재하는관련기관연석회의를통

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IPEC가

각 부처의 지식재산행정을 주도하는 전담조직이자 조정기

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는

조화형으로분류될수있다.

한편, 최근미국대통령실은국내·외지재권보호강화

를 위해 2개의 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s)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행정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시니어 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Senior IP

Advisory Committee)’는 지재권집행조정관(IPEC)을 위

원장으로하고9개의지재권집행관련연방정부기관3) 장관

또는차관급으로구성되며, PRO-IP Act에근거하여매3

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재권종합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의 수립과 집행을 촉진하고 지재권집행조

정관에자문을하게된다. 이와달리‘지재권집행자문위원

회(IP Advisory Committee)’는 지재권집행조정관(IPEC)

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재권집행 관련 연방정부 각부처 및

집행기관 또는 부서4) 대표로 구성되며, 지재권 종합전략

개발및관련정부기관간지재권집행플랜, 집행활동통계,

지재권보호 협력증진을 위한 권고안 등 정보 공유를 주된

임무로하고있다.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내각 수립 이후‘지적재

산입국전략’을 수립하고 총리 직속의‘지적재산전략본부’

의 주관 하에 산업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일본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와

관련된거의모든정책이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결정된다.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장은 총리이며 부본부장은 내각

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

업대신등4명이다. 본부원은모든각료와민간전문가10

2)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관련한 기관을 보면, 행정부에는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국제무역관리국), 특허상표청
(PTO), 법무부 형사국 컴퓨터범죄및지식재산권과(CCIPS), 재무부
내의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이 있고, 입법부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포함 각종 위원회, 하원 법사위원회 포함 각종 위
원회, 의회도서관내 저작권청 등이 있으며, 사법부에는 연방순회항소
법원(CAFC)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소유자 단체(IPO),
CPT(NGO) 등의 민간단체가 존재한다. 

3) DOS(국무부), DOT(재무부), DOJ(법무부), DOA(농림부), DOC(상무
부), DOHHS(건강·복지서비스부), DOHS(국토안전부), OMB(예산
처), USTR(무역대표부)

4) (행정부) OMB, DOJ 관련 부서(민,형사부), FBI, USPTO, USTR,
ITA, DOC 관련부서, DOS 관련부서(경제·에너지·비즈니스국, 미
국국제개발청), CBP, ICE, FDA, DOA, DOT, 기타 지재권 침해 단
속과 관련된 집행기관으로 대통령이 정한 기관 또는 부서
(의회) 저작권등록청 청장 또는 위임받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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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포함하여총 24명이며사무국장및사무차창을두어

지식재산행정의창출, 활용, 보호등을담당하도록하고있

다.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두어지식재산정책에대한자문및조

정을 하도록 하면서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전담 조직

은없다. 따라서조정형으로분류될수있다.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

지만총리가직접‘지적재산전략본부’를챙기고있기때문

에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결정에 있어 지적재산전

략본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의회의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실

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지속적으

로제도적인개선5)을통하여지식재산보호를강화해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격형(catch-up) 경제이지

만빠른시간내에지식재산행정체계를형성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와추진이중요한역할을했다. 이와같이지식재산행정체

계형성에있어총리의영향력이큰것은일본의관료제가

집권적이어서수평적협의조정보다는수직적명령통제가

더효율적이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지식재산전략본부 간

협조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지식

재산전략전문조사회운영을통해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에대한의견을지적재산전략본부에제출하면, 지적재산전

략본부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전체의지식재산정책을수립하는연계체계를가진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종합과학기술회

의지식재산전략전문조사회전문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중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중국은자본주의도입역사가짧아 1990년대이전까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미비했다. 1980년대 이후 각

종지식재산관련법제도가만들어졌는데이것은미국의통

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1월

우이부총리주도로‘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라칭함)를설치하여‘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

를 만들고 2008년, 이 전략이 전국인민대회에서 경제정

책 다섯 번째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이 국가

의전략적지원차원으로끌어올려졌다.

2008년, 제정위원회는‘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업무부

연석회의(國家知識뻗權戰略實施工作部際聯席會議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fice)’6)로 발

전적으로 해체되고 국가지식산권국에 사무국이 만들어짐

으로써 중국은 조화형의 지식재산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

다. 

중국은지식재산행정체계를형성하는데있어상황에따

라 단계적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

전략및집행업무가국가전략수준이되기전으로중국최

고지도부가 아직“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

중의하나이다.”라는아이디어를수용하지못했을때는사

무국을 우선 상무부에 설치하였다. 지식산권국의 위상이

아직 여러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들의

상충하는이해및제도를조정하는데한계가있을것임을

고려했기때문이다. 그러나2008년, 지식재산전략및집

행 업무가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려지자 전략의 신

속한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지식산권국 중심

으로 신속하게 재편하였다. 즉 제정위원회 업무를 지식산

권국으로 이관하여 사무국을 상무국에서 지식산권국으로

옮기고, 연락사무소격인보호협조사( )7)를 국

5) 관세정률법(‘03.4)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국경이동을 원
천봉쇄하고, 저작권법을 개정(‘04.4)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05)하고, 지재권 위
반사항에 대한 통관조치·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운영하고 있
다.  

6) 연석회의는 지식산권국이 주도하고 지식산권국 국장이 소집한다. 국
가지식산권전략실시부처간연석회의 참여부처는‘중앙선전부, 국가발
전개혁위, 과기부, 공안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위생부, 해관
총서, 질량검사총국, 판권국, 국가지식산권국, 외교부, 교육부, 공업
신식화부, 사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농업부, 문화부, 국가자
원개발위, 공상총국, 광전총국, 임업부, 법제처, 중국과학원, 고법원,
고등검찰원, 총장비부 등 28개 기관으로 구성되고, 연석회의는 국가
지식산권국장(차관급)이 주재하므로 실제 각 부처의 참석범위는 부
부장급(차관급)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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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식산권국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

러,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백·천·만 지

식산권 인재공정”(‘07~‘10)8) 등 정부차원의

인재육성을추진하도록하였다.  

한편, 중국은‘08년수립된‘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의 이행을 위해 특허 개발·운용·보

호및관리능력을제고하고경제사회발전을추

진하고자‘전국특허발전전략(2011~2020)’
9)을 제정하였다. 동 전략은 특허제도와 특허자

원을 규율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대폭 제고하여

중국을 특허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1) ‘20년까지매년백만명당국내외특허출원

의 4배증가를유도하고기업의특허출원비율

을10% 이상증가시키고, 2) 발명특허·실용신

안·디자인의연간출원건수 200만건과발명

특허 연간등록건수 세계 2위를 목표로 하며,

3) 전국 주요도시에 특허거래소를 설립하며 특

허의 연간 교역액 1,000억 위엔(약 17조 원)

을 유도하고, 4) 특허제도의 종합운영능력이

강하고지재권시장환경이우수한10개시범도

시를 건설하며, 5)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

을22개월전후로단축(‘10년26개월)하며실

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3개월 전후로 단축하고, 6) 특허행정관리 및

집행 인재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특허심사

인재풀 9천 명, 전문변리사 1만 명 육성 등을

전락목표로제시하고있다.  

EU의 지식재산행정체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P 정책과 관련한 기관

일반 현황은 <표7>와 같다. DG for Internal Market & Services의

Directorate D Knowledge-based Economy에서 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주도하여 입안·집행하고 있고, DG for Enterprise and

Industry와, DG for Research, DG for Trade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지식과 기술의 국내외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DG for Trade에서는 EU의지재권대외정책을총괄하며, 해외지재권

보호강화, ACTA 대응, IP dialogue 운영, 지리적표시, 생명자원등

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EU 집행위원회의경우일본의지적재산전략, 우리나라의지식재산

기본계획 등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포괄적 개념

의계획을별도로수립하지않으며, 기본계획을세워야하는근거·절

차·관련조직등도존재하지않는다. 다만, 각업무를추진하는부서

에서필요에따라1년~3년등의단위로실행계획또는집행계획등을

세워정책을추진하고있을뿐이다. EU 차원에서2008년에“유럽산

업재산권전략”을수립및발표한바있는데이는지식재산에관한기

본계획에 해당될 수 있으며, 2010년 11월에 발표 예정인“IP-

Enforcement Action Plan”은실행또는집행계획이라볼수있다. 

EU 집행위원회내부지식재산관련부서간의정책협조및조정과

7) 국가지식산권국의 보호협조사는 전략협조처, 산업전략
처, 지역전략처 및 지식산권보호처의 4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처별 고유업무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 

8) 국가지식산권국은 매 2년마다 100명의 고급인재를
선발 국내외에서 교육하고, 각 省·市는 매년 500명
의 전문인재 및 만여명의 기업체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고 있다. 

9) (2011-2020年) : 중국 지식
산권국(’10.11월) 

<표2> EU 집행위원회의 IP 정책관련기관일반현황

Directorate-General Directorate Unit

Internal Market & Services
D : Knowledge-based

economy

Copyright

Industri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of IPR

Enterprise and Industry D : Innovation Policy
Innovation policy
development

Research
C : Knowledge-based

economy

Private investment and
technology platforms

Universities and
Researchers

Trade
E : Public procurement
and IP, Bilateral trade

relations

public procurement /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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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살펴보면, 조정및합의절차를보유10)하고는있으나 IP control tower는존재하지않는다. EU 집행

위원회와개별국가간정책의조정및집행력과관련하여서는 Regulation 및 Directive11) 등을 통한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조정기능은‘통일성’과‘고유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으

나, 조정기능이강력하다고보기는어렵다. 

결국,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실무위원(Commissioners)들과

그들을정책적으로지원하는 DG(Directorate General)들이경쟁과협력을통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

는 구조로서, 추진력 있는 조정과 통제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합의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조

직의태생적특성에의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정기적·통합적으로 IP 관련한기본계획등을세우고있

지 않고 종합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으며, 개별 조직별로 필요시 실행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Inter-service Consultation : 한 부서에서 기획된 Directive, Regulation, 정책기획(안) 등을 인트라넷 온라인에 올리면, 관
련부서에서 보고 의견을 제출하며, 기획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조정 및 합의 절차(process). 

11) ‘Regulation’은 발효와 동시에 국내입법과 동일효력을 갖는 강제성을 띠는 규정으로 국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이다. ‘Directive’는 강제성과 국가별 특성에 따른 고유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하나, 입법취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및 집행의 형태에 자율성 및 융통성이 인정된다.

2011. 3

Report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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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갱신등록출원 [상표] 䤎 상표의 경우 권리존속기간이 10년인데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척특허/기본특허 [특허] 䤎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룩한 발명에 관한 특허로써, 미 연방대법원은“그 기

술의 진보에서 명료한 진전을 보여주고, 종래 기술의 단순한 개량 또는 보완과는 구별되는 정도

의 신규성 및 중요성을 갖는 발명에 관한 특허”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척 발명/기본 발명 [특허] 䤎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

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됨.

개재권 [법일반] 䤎 미국특허법상 타인의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발행

으로 새롭게 클레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권리.(미국)

개시의무의 위반 [지재권일반] 䤎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함.

강제실시권 [특허] 䤎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정부가 특허를 강

제로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규정. 최근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도하아젠다가

채택되어,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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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글

중국의법률관련상황중에서국제적으로가장많이문제가되는것은지적재산권에대한보호가충분하지않

다는것이다. 특히, 외국기업의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이에대한법률적구제방법

도불충분하다는비난이많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주로추상적이고이론적인논의는많으나실제발생한구

체적인사례들이체계적으로소개및분석되는경우는많지않은것같다. 이에이글에서는중국에서지적재산권

보호와관련하여실제로발생한사례들을소개하여이를통하여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관련실태를보다실감나

게느끼게하고몇가지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1).

Report

사례를 통해 본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현재법무법인(유) 태평양변호사및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겸직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중국Junhe 법률사무소및
현대차중국지주회사근무
제3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24기)
서울대학교및Stanford Law School LL.M 졸업

변 웅 재

1) 아래 소개하는 사안들의 개요는 주로 중국 언론 매체나 관련 서적에서 소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소 다를 수 잇다.

시선집중 I시선집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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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리2)) 침해사례

제소 전 금지명령 사례

특허 침해 관련 사례로서 비교적 유명한 것은 한국

Zalman사가중국특허침해와관련하여제소전금지명령

( )을 청구한 사안이다. 외부에 알려진 본 사안의

개요는다음과같다.

한국 Zalman사는 컴퓨터 방열설비 개발 전문업체로

2002년 2월방열기제품의국제특허를출원했고 2005

년 8월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후 Zalman사는 선

전차오핀산회사( )가 생산한‘PCCOOLER

차오핀산 (超頻三)’브랜드가자사의특허제품과매우유사

하며 제품의 특징이 특허 제품의 보호범위를 저촉하는 것

으로판단하였다. 한편, 선전차오핀산회사는 2005년 하

반기에 설립되어 컴퓨터 방열기 설비 분야에서 새로이 부

상한 업체이다. 이에 Zalman사는 2006년 7월에 선전

( ) 중급인민법원에‘제소전특허권침해행위중단청

구서’를제출하였다. 그리고Zalman사는법원에보증금으

로 현금 인민폐 200만 위안을 납부하였다. 2006년 8월

선전 중급법원은 Zalman사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선

전차오핀산 회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 관련 행위의 중단과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중지 등을 명령하는 결정을 하였

다. 또한, 법원은 선전차오핀산회사의 관련 모델의 금형,

재고제품, 장부, 증빙서류 등을 봉인 보관하였다. 이 사건

에서의금지명령판결은선전중급인민법원이처음으로제

소전금지명령을내린사례라고한다.

이 사건과관련하여주목하여야할것은다음두가지이

다. 첫째, Zalman사가 제소 전 금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현금 인민폐 200만 위안이라는 상당한 거액을 납

부했다는 것이다. 둘째, 본건 금지 명령 판결이 선전 중급

인민법원이‘처음으로’제소 전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라고

하는점이다. 실제지적재산권침해사건에서제소전금지

명령(우리나라 법률상 가처분과 유사)은 본 판결보다도 더

욱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러한가처분

이비교적신속하게나오고또한현금대신에보증보험증

권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매우신중할뿐만아니라, 신청자로하여금거액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3). 실무상 이러한 거액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용

기’가 필요한데, 본건의 성공은 아마도 이러한 Zalman의

용기에대한보상이아닌가생각된다.

자동차 관련 사례들

아마도 중국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건만큼

유명한사건들도드물것이며, 그중에서도가장유명한사

건은아마도GM 대우마티즈자동차사건일것이다. 외부

에알려진이사건의개요는다음과같다.

2002년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체리(Chery, 치루이)자

동차는 GM대우의 마티즈를 거의 그대로 본뜬‘QQ’를 생

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체리(奇瑞)의 QQ는 차체와 외

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마티즈를 똑같이 모방

하여진짜마티즈와구별하기힘들정도로유사했으며, 이

에 2004년 12월 GM대우는 체리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

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GM대우는, 체리가 GM대우의 상

업기밀을복제사용하여생산한QQ를자사개발제품이라

자칭하고 있으며 중국 지적재산권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

원한 Chery QQ의외관디자인특허는무효라고주장하면

서, QQ의지적재산권침해행위중단과공개사과, 경제손

실 인민폐 8,000만 위안의 배상,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

수익금 전액 몰수 등을 법원에 요구하였다.(2005년 5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접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중국 상무부와 중국 지적재산권국

은“중국 법률제도와 GM이 제공하는 증거를 검토할 때,

현재까지체리에의한지적재산권침해행위는없다”고발

2) 흔히‘특허’로 번역되는 중국의‘전리( )’는 우리나라법상의 특허
와 달리 발명, 실용실안, 다지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글에
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임시조치(행위금지명령,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 결정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의 현
재 또는 장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있는지 여부
(2)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보전하기 어
려운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담보제공 여부 (4) 임시조
치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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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으며, 체리는이미중국에서외관디자인을포함하여

24가지 특허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

되었다. 이후지루한법정외공방끝에GM과체리는결국

화해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2005년 11월 GM대우, GM자동차, 체리 등 세 회사 간

의분쟁을우호적협상을통해해결하고관련된모든소송

을취하한다고발표하였다. 

한편, 자동차관련지적재산권침해사건에서외국기업

이 이긴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Neoplan 버스

사건인데외부에알려진사건의개요는다음과같다. 

2004년 9월 23일에 독일 버스 회사인 Neoplan은

Starliner Coach bus의디자인특허를획득하고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봄에 Neoplan은

Zhongwei Bus & Coach group (버스생산자), Zhongda

Industrial Group (모회사), Beijing Zhongtong Xinhua

Vehicle Sales Co., Ltd. (agent)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액 : 인민폐 4천

만위안) 이 소송을위하여원고인 Neoplan은 인민폐 1백

만 위안에 피고의 차량(A9 model)을 구입하여 공증하였

다. 이에대항하여, 피고들은Neoplan을상대로 2건의특

허무효소송을제기하고독립된R&D 기록및별도의디자

인특허취득사실을증거로제시하였다. 결국, 2009년1

월 14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

어 피고들에 대하여 인민폐 21,160,000 위안을 지급할

것을명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위두가지사건을비교할때발견할수있는점은, 중국

내에미리특허등록을한당사자에게유리한상황이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GM대우 마티즈 건에서는 체리

가 QQ와 관련하여 이미 2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

며, Neoplan 건에서는 Neoplan이 먼저 중국에 특허 등록

을 한 상태였는데 두 사건 모두 먼저 중국에 특허 등록을

한당사자에게유리하게사건이전개되었음을알수있다.

중국에서의특허등록의중요성을다시한번느낄수있다.

중국의자동차들이해외로수출됨에따라서이와관련된

복잡한상황도발생할수있는데, 그대표적인사례가Fiat

Panda 사건이다. 외부에알려진이사건의개요는다음과

같다. 

2006년중국의장성( )자동차가‘정령( )’이라

는 브랜드의 승용차를 이태리 자동차 전시회에 출품했는

데, 이에대하여 Fiat는 자사의‘Panda’브랜드의승용차를

베낀것이라고주장하면서중국과이태리에서각각소송을

진행하였다. 즉, 2007년 6월 Fiat는 정령( )이 Fiat

Panda의디자인특허를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중국석

가장시 중급인민법원( )에 소제기

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두 승용차가 앞,

좌, 우의모양이다르고특히소비자가주목하는차전면과

후미가 다르다는 이유로 Fiat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판

결은 2008년 12월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 확정)

한편, 이와 달리 중국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10일 전에 이태리 법원에서는 정령( )이 Fiat Panda

와 디자인이유사하다는이유로 EU 내에서의선전, 광고,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한편,

2009년 9월에 장성( )자동차는 Fiat가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과정에서장성자동차내부공장및연구실등에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는 등 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Fiat에 대하여소를제기하기도하였다. 

Fiat Panda 사건을통하여우리가알수있는것은중국

기업들의 국제화에 따라 중국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

국 외의 제3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매우 다양

한양상을보인다는점이다.

상표권침해사례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사례

2002년 12월에 토요타 자동차회사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당경쟁을 이유로 체리자동차회사와 북경연창자동차무

역유한책임공사( ) 및 북

경아진위업자동차판매센터(

)를상대로소를제기하였다. 토요타측은체리자동차가생

산한美日자동차의Hood, 핸들, 타이어, 트렁크등선명한

위치에 있는 자동차 로고가 토요타자동차의 로고와 매우

흡사하여상표권침해를초래하고있으며또한, 위두자동

차판매회사가대외홍보에서사용한홍보문에도토요타관

련 오도 문구가 들어 있어 소비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Report 시선집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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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부정당경쟁행위라고주장하면서인민폐1400만

위안의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응하여체리자동차

는‘민족지적재산권보호’라는구호를내새우고중국자동

차산업 수호자이자 민족영웅으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결

국, 2003년연말,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토요타

의청구를기각시켰는데, 판결이유는“소비자가자동차구

매시제품에대하여갖는관심으로양사브랜드로고사이

에존재하는시각상차이점을분별하는데충분하므로오해

발생이불가능하다”라는것이었다. 그리고부정당경쟁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외홍보시 사용한 문구에는 과

대선전한점은있으나해당국내법률에따라허위선전정

도는 아니고 소비자들의 오해도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

한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외국회사가 승소한 사례

를소개하면, 일본혼다가중국의이륜차대기업인중경리

판홍다( )실업의 등록상표인‘ ’에

서‘ (Hong－da)’부분의 발음이 혼다(Honda)와 유사

하다는이유로상표등록취소를요구한것과관련하여, 북

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2009년 7월 8일 혼다 측의 청

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안이 있다. 혼다는 1982년에

중국에서‘HONDA’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그 후 1999

년에 중국 현지 기업인 리판홍다사가‘ ’를 오토

바이 등의 상표로 등록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혼다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

가있다는이유로중국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이의를제기

하였다. 그러나 국가상표심사위원회는‘ (Hong－da)’

와‘HONDA’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혼다는

‘HONDA’라는 로고로 인식되고 있어 오인되거나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혼다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였

고, 이에 혼다가 국가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소

를 하였다. 이러한 혼다의 청구에 대하여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Hong－da)’와‘HONDA’의 발음이 비

슷한 관계로 유사한 상품에서는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면서 국가상

표위원회의심사결과를취소하고재심사를명하는판결을

내린것이다.

위두가지사례를비교해보면, 상표권침해사건을심리

함에 있어서 중국법원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실무상 약방의

감초처럼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됨을 알

수있다4).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 사례

중국에서도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데, 이와관련하여비교적유명한두가지사례를소개

하고자한다.

먼저, 미국 P&G 사례를소개하면, 2000년 2월 21일,

미국 P&G사는 중국 상해의 진현지능과기발전유한공사

( )를 상대로 부정당경쟁을 이

유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 일찍이 1976년 5월, 스위스

P&G사는중국에서‘safeguard’상표를등록(비누제품)하

였으며, 1992년8월, 미국 P&G사는 중국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상표국 심사비준을 거친 후 스위스 P&G사로부터

‘safeguard’상표권을 양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스크린

도어, 금고등안전방지설비판매업체 (설계, 설치, 정비작

업 진행)로서 1999년 1월 18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신청하여‘safeguard.com.c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

록하였다. 이에대하여중국인민법원에서는심리후피고

에게즉시해당도메인이름사용을중지함과아울러판결

효력발생일15일내해당도메인이름을말소할것을판결

하였다.

다음으로, Pfizer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fizer

는 Ms. Yang이라는중국인이‘Pfizer Dalian’이라는도메

인 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알고 산동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손해배상 인민폐 5,000 위안 청구 포함) 이

4)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는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행위
(2) 유명 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 장식을 자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이 유명상품과
혼동하고 구입자가 당해 유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3) 자의로
타인의 기업 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타인의 상표로 인
정하게 한 행위 등을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Invention & Patent 

36

에 대하여 피고는‘Pfizer’는 유명상표가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는적법하다고주장하였는데, 이에대항하여 Pfizer는

중국시장에서의명성, 광고투자, 마케팅활동, Pfizer 상

표 제품의 시장점유율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2008년

4월결국법원에서는Pfizer를유명상표로인정하고, 도메

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말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만,

Pfizer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또는 Ms. Yang의 이익을 입

증하지못하였으므로손해배상은인정하지않았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법원이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유명상표를보유한외국기업의권리를보호하였

다는점이다.

마치는글

이상과같이중국의특허침해사례와상표권침해사례

를몇가지살펴보았다. 이러한사례들을통하여우리가얻

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도 어느 정도 중국의

사법제도를통하여구제를받을수있음을알수있다. 예

를들어, 앞에서소개한미국 P&G 인터넷도메인이름관

련판결은2000년당시우리나라도인터넷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사법실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때에 나온 판결로

서중국의사법부가때로는우리나라보다더앞서나감을

알수있다.

둘째, 그러나중국의사법제도를통하여권리구제를받

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준비와대응이필요함을알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Zalman 사례와 Neoplan 사례의 경

우에는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이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역

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소 전 금지 명령을 신청

하기위하여거액의현금보증금을법원에납부한 Zalman

의 용기와 상대방의 버스를 구매하여 증거로 제시한

Neoplan의 적극적 자세는 향후 승소 판결로서 보상을 받

게되었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되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에는

사건이외국회사에불리하게전개될수있음을알수있다.

예를 들어, GM대우 마티즈 사건이나 토요타와 체리의 상

표분쟁등의경우모두민족지적재산권이슈가화제가되

면서 외국회사에 불리하게 사건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외

국회사로서는사건의처리는되도록조용히(중국어표현으

로는‘ 하게’)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

며,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언론

홍보가필요할것이다.

Report 시선집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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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 심
사청구 후 6개월이내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해야하며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심사청구
가능시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분할, 변경,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 심사유예신
청이 있기 전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

䤎결정계 심판청구 기간은 2009. 1. 30 이후부터 누구든지 1회에 한하
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재외자)의 경우 1회 2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법정기간
연장)”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계심판청구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䤎“우선심사”라 함은「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
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는 2009. 4. 1부터 시행되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
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경우에 한하며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
다 3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우선심사란무엇이며
어떻게신청합니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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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세계의공장’을넘어서이제는‘세계최대의시장’으로성장해가고있다. 중국인들의소비

성향이브랜드상품을선호하는방향으로변화해감에따라중국에서의브랜드경영의중요성은날

로더해가고있다. 

세계여러나라와마찬가지로중국역시일반적인상표보다

저명한상표를더욱두텁게보호하는법적장치를두고있다.

바로저명상표인정제도이다. 

중국저명상표인정제도의가장큰특징이라고하면, 비유

사상품영역에대하여제한적인등록금지효만인정하고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상품의영역에대하여등록금지효력뿐만아니라사용

금지효력까지도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런데, 중국의저명상표( chi ming shang biao : 치명상표) 제도는법적절차및비용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잡성 및 과다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접근하기가쉽지않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하에서는중국의저명상표제도를알아보고우리나라기업들이어떻게이제도에접근해야할지에대

한전략을소개하고자한다.

Report 시선집중II

현) 지심IP&COMPANY 대표변리사
2010년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전자부변리사
2009년중국북경MING&SURE 
특허법률사무소한국담당변리사

2005년유미특허법인
2004년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유 성 원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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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저명상표인정제도개관

법 제도의 변천

중국은1986년‘파리조약’에가입하면서부터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1993년 개정 상

표법에서모방상표, 기망상표에대한등록저지규정을마

련하였다. 

이후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중국의상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저명상표 인정과 관리

의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저명상표 인정 기준과 절차를 상

세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를 인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에 한하

여 상표국에 저명상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

해저명상표인증을받는별도의신청절차를밟아야했다.

그러나, 이러한방식은개별적인상표권분쟁사안에서저

명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는 미등록

권리자의보호에취약하다는단점과중국정부의의도적인

자국국영기업보호태도에따른여러문제점을드러냈다.

그후2001년개정상표법에서는미등록저명상표에대

한 보호규정을신설하였고, 2003년에는종전의‘저명상

표인정과관리의잠정규정’을폐지하고‘저명상표인정과

보호규정’을공포하여현재의저명상표보호제도의틀을

완비하게되었다. 

2003년‘저명상표 인정과 보호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서의 저명상표 인정 절차는 상표국에 출원과 같은 별도의

절차로신청을하는것이아니라개별적인상표분쟁절차

중에서저명상표를가지고있는일방당사자가저명상표임

을인정해달라는주장또는변론을제기하여해당개별절

차에서 저명상표를 인정 받게 된다. 즉, 하나의 독립된 절

차에 의해서 저명상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표분쟁절차가계속되는중에그절차내에서저명상표

인정을요청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종전의제도가저명

상표의“인증(certification)”이었다면 현재는 저명상표의

“인정(recognition)”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저명상표 인정 루트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루트는 크게 세가지이다. 저명상

표인정은이세가지절차가진행되는도중에요청할수있

다.

䤎상표국에서의상표이의신청절차또는상표평심

위원회에서복심절차가진행되는중

䤎상표침해사건발생지의시급공상행정관리기관

에상표사용금지청구절차진행중

䤎상표권침해사건에대한각지방인민법원(중급인

민법원또는고급인민법원)에서의소송진행중

이와같이저명상표인정절차는독립된절차가아닌개

별상표분쟁사건내에서별도로주장/변론을통해인정받

는절차이다. 따라서, 어떤특정절차에서저명상표로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표 분쟁 사건과의 관계에서 대

세효를갖는것은아니다. 다만, 어떤절차에서저명상표로

한번인정을받은경우에는그개별사건에대해서만구속

력이있을뿐이고, 다른절차에서는그인정사실이저명상

표인정에강한증거자료로서영향을미칠수있을뿐당연

히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

니다. 

저명상표의 인정 요소

중국 상표법 제14조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요소들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중국 상표법 제14조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전(홍보) 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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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요소들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각종증거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상표의 상품에 대한

매출실적, 광고비, 홍보비지출내역, TV, 라디오광고전

송 회수, 시장 점유율, 상표 관리 노력에 대한 입증 자료

등 매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되어야한다. 

실제적으로저명상표의인정여부의승패는바로영향력

있는 증거자료를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제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대리인의 비용

도 저명상표 인정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수집및가공에서가장많이발생한다.  

저명상표로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 -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보호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2항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신

청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

제, 모방 또는 번역함으로써 공중을 오인하여 당해 저명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누릴 수 있는 법적 효과

의핵심은바로비유사상품영역에대한등록금지효및사

용금지효이다. 이는중국특유의저명상표에대한매우강

력한보호장치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등록된상표의

독점권은상표의동일·유사및상품의동일·유사를동시

에만족하는영역에미친다. 그리고저명한상표라고할지

라도 상품이 비유사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타 상표의 등

록을저지할수있을뿐사용까지는금지할수없다1). 

하지만, 중국에서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비유사상품에사용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한

경우등록뿐만아니라사용까지도금지하고있다. 이는부

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사용금지효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보다실질적으로훨씬넓은보호범위를인정하는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도 모든 비유사 상품에까지 저명상

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을 오인하여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

능성이있는정도’가인정되어야하는데, 실제사례들을분

석해보면경업관계또는경제적유연관계가인정되어야하

는우리나라의경우보다는훨씬더넓은범위영역에서저

명상표의효력을인정하고있다. (KODAK 사례)

대표적인 중국의 외국저명상표

현재까지중국에서저명상표로인정된한국기업의상표

는 SAMSUNG(텔레비전 수상기, 삼성전자), (치약,

LG생활건강), (쿠키·캔디, 동양오리온)이다. 

그외외국상표로는듀퐁(화학물품), 로레알(화장품), 랑

콤(화장품), 엑손모빌(석유제품), Castrol(석유제품), 바이

엘(의약품), 산요(전자기기, 냉장고, 가전제품), 질레트(면

도기), 샤프(텔레비전), 카시오(손목시계), 노키아(휴대전

화), 니콘(카메라), 미놀타(카메라), 델(컴퓨터), 인텔(컴퓨

터 하드웨어), 모토롤라(통신장비), 엡손(프린터), 도시바

(화상전화설비), 닛산(자동차), 렉서스(자동차), 토요타(자

동차), 포르쉐(자동차), 페라리(자동차), 재규어(자동차),

혼다(자동차), 미쉐린(타이어), TISSOT(시계), 까르띠어

(장신구, 보석), 휴고보스(의류), Mars(초콜릿),

Prudential(보험), 디즈니(공공유원지), F1 FORM

-ULA1(체육활동경기), 구글(인터넷서비스), 맥도널드(패

스트푸드), 스타벅스(커피숍), 스와로브스키(장신구) 등이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외국 기업의 중국 저명상표는 대략

100개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저명상표는

단 3개로중국과의무역규모를감안할때매우적은수치

라고하겠다. 

Report 시선집중II

1)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이종상품 간에는 서로 경업관
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March _ 2011

41

저명상표인정의실익및이용전략

활용및준비전략

앞서살펴본것처럼저명상표인정의실익은바로비유

사상품영역에까지의넓은보호범위인정이라고하겠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명상표 인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매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중국대리인비용이엄청나게소요된다는문제점이있다. 

특히, 대리인에따라서저명상표인정에대한대리비용

이엄청나게차이를보이는데이는저명상표인정업무실

적 및 대리인 별 정부/사법 기관 내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

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각종증거자료확보인데, 증거자료의수집은중국시

장진출초기단계부터전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저명

상표를인정을위해서는워낙방대한양의증거자료가필

요하기때문에초기단계에서부터준비하지않으면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광고, 홍보, 매출액, 통계자료, 설문조사 등에 대

한최소 5년이상의체계적인자료축적이필요하다. 최근

중국상표국의저명상표인정사례를살펴보면공인회계사

의회계감사를받은공증된최소 5년이상기간에대한매

출액, 광고비, 홍보비 등에 관한 재무자료를 요구하고 있

다.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의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있고절차에들어가는시간도절약할수있다. 

45개류전류출원

저명상표인정절차를밟는것이시간적으로나비용적으

로부담스럽지만, 비유사상품영역에대한상표보호가꼭

필요하다면 45개류 상품류 전부에 대한 출원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리인 비용과 예상 시간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유리한 쪽을 전략적으로 판단하

여꼭저명상표인정이아니더라도이와같은우회적인방

법으로비유사상품영역에대한보호를도모하는것도하

나의전략이될수있겠다. 

하지만, 45개류 전부에 대한 출원의 경우 출원/등록 관

리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45개류전체에대한등록가능

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며, 3년간 불사용할 경우 중국에서

도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꼭 챙겨야 할 고려

요소이다. 

마치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비유사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뿐만 아니라

“ ”라고 표기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이중국저명상표제도에접근하는데많은어려움을

겪고있는점은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가 중국에서 우뚝 서서

브랜드에눈을뜨고있는중국소비시장을석권하는소식

들이많이많이들려왔으면좋겠다.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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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걸그룹 대세인‘카라’가 갑작스레 소속사

를 향해 계약 해지를 한다고 나섰다. 계약 해

지를 하겠다고 나선지 반나절이 지나서는 카라 멤버

중 2명(구하라, 박규리)는 기존 소속사에 남기로 입

장을번복하고 3명만떠나기로하면서혹자는제2의

동방신기가되는것이아니냐며우려를하고있다. 그

런데‘카라’가 계약 해지 소송이 불거지면서 소속사

인 DSP미디어가 한 달 전에‘KARA’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소속사가 이러한 사태

를우려하여미리손을써둔것이아니냐는시각들이

있다. 아이돌그룹의경우그룹명에대한상표권을누

가 가지게 되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본지에서는KARA 상표출원문제와동방신기상

표권문제를가지고아이돌이름에대한상표권이일

반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 상표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속사정들에대해알아보았다. 

카라 사태로 살펴본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문제

Column Zoom in

현) 지심IP&COMPANY 파트너변리사
현) 북경MING&SURE 특허법률사무소

한국 IP DESK 대표
2008년유미특허법인상표팀변리사
2005년유니스특허법인화학팀, 상표팀변리사

전 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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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의 상표권

우선,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한글

명칭이 아닌 영문 명칭인‘KARA’로 제9류(내

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등), 제35류(음악/노

래가수록된앨범판매대행업등), 제41류(연예

인공연서비스업,음반녹음업등)에2010년12

월 7일자로상표출원을마쳤다. 

의문이드는건카라가2007년에데뷔한것

을 고려하자면 3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계약

해지 소송이 불거진 현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속사가 상표 출원을

마쳤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속사가 KARA 상

표권문제를안이하게생각한점이우선이겠고,

최근에들어서야이부분에대한상표권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카라 구성원 및 그 부모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소속사로서

는 모종의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 KARA 정도의 유명세면

KARA 이름이 찍힌 기념 의류, 화장품류나 완

구류쪽에도상표권을확보할만한데이미타업

체에서 KARA가 데뷔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등

록한‘CARA’, ‘카라’등이존재하고있어소속

사로서도아쉽지만그분야까지는더이상손을

쓸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

동방신기의 상표권

과거한류돌풍을일으킬정도로유명세를탔

던 동방신기는 현재 최강창민과 유노윤호 2인

으로 구성된‘동방신기(예전 그룹의 명칭 그대

로‘동방신기’로활동을지속하고있음)’와, 나

머지멤버3명‘박유천, 김준수, 김재중’은‘JYJ’라는새로운명칭으

로 각각 활동을 재개했다. 동방신기의 한자명은“東方神起”로서 동방

신기의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처음부터한글명칭으로상표출

원을 하지 않고“東方神起”라는 한자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했으

며현재법적상태는다음과같다.

상표의구성자체로보았을때상표등록을거절할분명한이유도없

기때문에당연히여러상품분류에등록되어있을것이라는예상과는

달리출원한대부분의상표가거절되고“東方神起”의중국어간체자인

“ ”만이 제9류(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등)에등록되어있었다. 특허청에포대신청을하여“東

方神起”가 거절된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특허청에서 발급한 1차 의견

제출통지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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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神起(출원번호제40-2004-0028513호)”에대한 1차의

견제출통지서>

즉,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을포함하는상표는등록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조문을근거로

거절당한 것이다.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상표 출원을

한것이라도소속사와동방신기는엄연히다른인격을가지게되므로이

런아이러니한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된것이다. 이거절이유를피할수

있는유일한방법은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단서를이용하는것인데

그 단서의 내용은 다름 아닌 그 저명한 타인의 허락을 받아 동의서를 제

출하는것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동방신기멤버들의동의서를첨

부하여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또다른의견제출통지서를발급하였다. 

<“東方神起(출원번호제40-2004-0028513호)”에대한 2차의

견제출통지서>

즉, 동방신기멤버들은당시미성년자이기

때문에상표출원에대한동의는명백한법률

행위이므로이에대한부모님의동의서가필

요하다는 게 바로 2차 의견제출통지서의 내

용이었다. 이후소속사와동방신기부모님들

과의관계가어땠었는지는별론으로하고어

쨌든 부모님들은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았

고, 동방신기상표는최종적으로거절결정이

되었다. 이 건은 제28류(완구류)에 대한 사

건인데나머지제25류(의류등), 제18류(악

세서리 등)에 대한 상표권도 마찬가지 이유

로 거절결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

절이유를통해KARA도이번계약해지사건

이모멤버의부모가계속해서그룹활동및

수입 배분에 불만을 제기해 왔던 것과 연관

되면서 아이돌의 활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

에 아이돌의 활동에는 아이돌, 아이돌의 부

모님, 소속사간의복잡한이야기들이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동방신

기 역시 자신들의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문

제에 대해서‘동방신기’상표를 부착한 의

류, 악세서리, 완구류 판매 등에 대해서 소

속사가 완전한 상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동방신기 멤버 부모들로서는 시원하게

동의를 해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

금도화려한아이돌이되기위해연습실에서

수많은피와땀을흘리는아이들이있다. 그

들로서는데뷔초기에는소속사에완전히의

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룹명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소속사로

서는아이돌그룹이뜨고난뒤수익분배문

제등에대한이견이생겼을때아이돌이다

른마음을품지않게할수단중하나로어떻

게서든 소속사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두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모든 소속사에

서아이돌그룹명에대해재빠르게상표출원

을하지는않는편이라데뷔후 1년정도뒤

Column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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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부랴부랴상표출원을하는경우가많은데이런경우유명세에따라상표권소속여부에대한다툼이

커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문제에대해소속사와소속가수간에분명한계약이되어있지않다면앞으

로도아이돌그룹명상표권에대한소속사와소속가수간의보이지않는싸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소속사와소속가수간에그룹명또는각멤버의예명을둘러싼상표권분쟁을해결할방법은

없는것일까? 소속사입장에서는계약당시부터소속사명의로그룹명을상표출원한다면가장유리할것

이다. 왜냐하면그룹명이저명할경우에만그그룹을이루는본인들의동의를받아야하는데저명성여부

는출원시를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열심히피땀흘려활동하여유명한스타가

된그룹멤버들로서는추후소속사와의문제가생겨소속사를이전하려고해도이전소속사가상표권을가

지고있기때문에자신들의그룹명을사용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상황이발생하게된다. 또한, 소속사

가소유하고있는상표권때문에그룹멥버들이소속사를변경하고싶어도변경할수없게만드는하나의

족쇄가될수도있다. 

가수의그룹명이나예명에대한상표권은인격권의성질을띠는것으로써소속사가아닌가수들본인의

권리에속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그러나, 그가수를키우기위해막대한자본과시간을투자

한소속사에게는적어도전속계약이만료되기전까지는그룹명에대한상표권을함께향유할수있도록하

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소속사와각소속가수(연예인)은계약초기부터상표권에대한인식을분명히

하고이부분을계약으로어떻게향유할것인지를명시하고활동을해나가는것이소속사와소속가수모

두상생하는지름길이라판단된다. 이는 2009년에발표된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

속계약서>1)의 취지와도부합하는것이라생각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가수 중심)>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
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
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
은 즉시 소멸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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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카페앱”은 2010년국내스마트폰의폭발적인성장에발맞춰발명

아이디어를기록하고발명가들이자주필요로하는기능을종합적으로제

공하는발명전용어플리케이션이다. 

머릿말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광풍은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지식재산권까지다양한분야에서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 2010년 국내 IT시장은 다양한 개인화 기기의 보급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한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 또한 이에

발맞춰발명가가연구주제별아이디어및 정보를 체계적으로정리해서발명으로발

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선보였다. 이에 특허청에

서대국민서비스강화의일환으로야심차게출시한발명가필수어플“발명카페”에

대한리뷰를진행하고자한다.

Column IP-Trend

특허청스마트폰앱리뷰
발명카페/특허검색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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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통합특허정보제공앱“발명카페”

2010년 특허청은 특허검색과 모바일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연계하여 12개의 기

능을 담고 있는 지식재산 종합 어플리케이션인 발명카페 앱을 출시하였다. 발명카페

는 특허검색, IPC코드검색, 지식재산용어 사전, 발명다이어리, 수수료 계산 등 특허

정보이용자들이가장많이선호하는기능들을제공하고있다.

본격적으로특허청“발명카페”앱이제공하는기능들에대한리뷰를시작하겠다.

특허검색

발명카페 앱(이하 발명카페)의 특허정보검색은

국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모바

일검색기능을제공하여사용자가언제어디에서나

특허정보를신속하게검색할수있도록도와준다.

이 기능은 특허검색 앱으로 별도로도 제공되는

데이미안드로이드마켓과애플스토어에서스마트

론 필수 어플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약 4만회 이상

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발명가들 사이에서 인

기어플리케이션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특허/실용신안 검색 기능

특허검색의기본적인검색방법은크게두가지형태로나누어진다. 첫번째는사용자가알고찾고자

하는국문/영문키워드를이용한검색이고, 두번째는문서번호(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를이

용한검색방법이다.

검색의경우“특실구분+ 검색항목 + 검색범위 + 검색키워드”4가지항목을선택하고입력하는형

태로제공 (단, 번호검색의경우전체번호를모두

입력해야한다.)

키워드 입력한 후에“검색”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리스트가출력된다. 

*특허청은 일반휴대폰과 PDA를 이용한 상표검색
서비스를 몇년간 제공해 왔으나, 고가의 무선인터넷
사용료와 느린 속도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사용자들
에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스마트폰 열풍과 아이폰의 출시를 계기로 무선인터
넷 사용료 인하와 WiFi망과 3G망의 품질향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nvention & Patent 

50

검색결과를받아오는동안서버와의통신에실패하거나계속로딩이반복될경우에는화면의“취소”버

튼을누르면검색이취소된다.

검색결과 상세보기

검색결과리스트는한페이지당 30개의 공보가출력되고, 각 출력된공보는현재의등

록상태에대한간략한정보를보여주고있다. 등록공보의경우발명의명칭이오렌지색

이고, 거절/취하/소멸공보의경우옅은회색으로출력되고있다.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공보를 선택하면 자세한 공보

내용을확인할수있다.

공보의경우문서내항목에대한중요서지정보를서

비스하고있으며, 공보전문에대한PDF 파일이존재할

경우이에대한뷰어를제공하여서비스하고있다.

상단의특허설명이미지를자세하게보고싶을경우

해당 이미지를 터치하면 대표도면 이미지가 상세하게

화면에 나타난다.(PDF 파일의 경우 용량이 크기 때문

에 3G망에서는 과금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출력

한다.)

이미지보기화면의경우멀티터치기능을이용한자

유로운확대와축소가가능하다.

디자인/상표 검색 기능

디자인/상표검색의경우도특허/실용신

안검색서비스와거의유사한방법으로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본 검색항

화면에출력된PDF 공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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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다소차이가생기는데, 검색항목중“특실구분”이없을뿐사용방법은동일하다.

“검색항목 + 검색범위 + 검색키워드”3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하는 형태 (단, 번호검색의 경우 전

체번호를모두입력해야한다.)

디자인검색의경우특허/실용신안, 상표검색서비스와이미지상세보기UI

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디자인 검색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다른 3가

지 검색의 대표도면 보기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출력할

수있도록UI를제공하고있다. 

* 특허청에서 제공 중인“특허검색”앱은 발명카페 내의 특허검색 기능만을 특화
시킨 앱이다. 따라서 발명카페 내의 특허검색 기능은“특허검색”앱과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IPC 코드검색

발명카페는특허출원을하거나관련특허문서검색시해당문서의국제특허분류체

계에따른기술분야별코드정보를사용자가직접검색하여참고할수있는기능을제

공하고있다.

IPC 코드 검색은 국/영문 키워

드를 통한 검색과 사용자가 알고

있는 IPC 코드 5자리를 이용한

직접검색방법두가지를모두제

공하고있다.

예를 들어“자동차”와 관련된

IPC코드 목록을 보고 싶다면 간

단히“자동차”를 입력하여 검색

하면검색결과를출력해준다.

디자인검색결과의이미지보기인터페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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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용어

특허정보열람시생소한전문용어로인해그뜻을이해하기어려울때가자주발생한다.

이러한경우를대비하여발명카페에는사용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특허전문용어에

대한검색사전기능을제공하고있다. 특허검색만을제공하는게아닌, 그에따른대비책

도마련하여사용자편의성을향상시키고있다. 

지식재산용어 검색은 사전과 같은“초성”인덱스 버튼과“키워드”입력을 통한 두 가지

형태의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검색 결과 내 검색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쉽게찾을수있도록도와준다.

발명다이어리

발명카페는발명가들을위한특별한기능을제공하고있는데, 그기능이바로“발명다이어리”라는기능

이다. 

주요기능을살펴보면, 발명가또는연구원이발명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 시간과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발명다이어리’를 구동시켜 그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아이디어와관련하여이미출원된특허기술은어떤것이있는지‘특허검색’을구동시켜검

색해볼수도있다. 

이발명다이어리에특별한기능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자세하게설명하도록

하겠다.

발명주제 등록

발명다이어리를최초로실행하면사용자가등록한주제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새로운

발명주제를등록해야만아이디어등록이가능하다.

발명주제는상단의“추가”버튼을누르면추가할수있다.

발명 주제 추가 화면을 보면 발명일자/발명명칭/출원번호 입력란이 정보이다. 출원번호

는입력하지않아도된다. 출원번호는사용자가출원한특허를그룹으로만들경우사용하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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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주제에 새 아이디어 등록

발명주제를등록하면발명다이어리에등록된주제가리스트로나타나게된다. 등록

된 발명주제는 아이디어가 없는 그룹이므로 해당 그룹을 누르면“새로운 아이디어 추

가”버튼메시지가출력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 시 등록된 발명 주제의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새로운아이디어등록화면은상단에발명주제에대한정보를보여주고있으며, 주

제에대한아이디어를입력할수있는항목을제공하고있다.

특이한것은“그림”이라는항목인데앞서얘기했던“특별한기능”이이

부분이다. 발명다이어리에는발명가가아이디어를좀더손쉽게기록할수

있도록아이디어메모등록시스마트폰카메라촬영과직접손으로그림

을그리고저장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고있다.

등록된 아이디어 보기

등록된 아이디어는 그룹별

관리가 가능하며, 해당 발명

주제를클릭할경우아이디어

등록일을 기준으로 아이디어

리스트가 출력된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보기와 월

(달력)보기 리스트 출력이 가

능하다.

아이디어목록보기인터페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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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계산/특허기네스

특허청은모바일홈페이지에서는제공하지않는서비스를발명카페에서제공하고있는

데, 그서비스가바로수수료계산/특허기네스서비스이다.

수수료계산

수수료계산 서비스는 현재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계산

기능의 주요 항목을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허출원 시 발생되

는비용을이기능을이용하여미리예상할수있다.

특허기네스

특허기네스서비스는대표적인발명품과역사를예로대중적인특허에대한

이해를돕고있다. 

특허청모바일홈페이지연동
마지막으로 발명카페의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 기능 소개이다. 발명카

페는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와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내장 웹브라우징 기능을

탑재하여앱상에서모바일홈페이지컨텐츠를이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이기능을이용하여특허청모바일홈페이지에손쉽게접속할수

있다. 특허청뉴스, 통계연보, 심사지침서, 권리별정보, 지재권제도, 사이버공지

등의모바일홈페이지컨텐츠에바로연결이가능하다.

스마트폰 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플랫폼

특허청은통합특허정보제공통합앱“발명카페”와별도로특허정보검색에필요한기능만을제공

하는“특허검색”이라는검색용앱(App.)을별도로서비스하고있으며, 이두개의앱은현재“아이폰”

과“안드로이드폰”플랫폼의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보급되고있다.

사용자들은각플랫폼앱스토어에서“특허”, “특허검색”, 또는앱명칭으로검색하면해당어플리케

이션을다운로드하여설치할수있다.

맺음말

최근스마트폰이일반대중의생활속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 이번에개발·보급된특

허청의‘발명카페’어플은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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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매우유용한도구가될것이다.

그리고특허청은‘발명카페’를더욱발전시켜특허출원이후특허심사처리과정을확인하는기능등을

포함하여발명에서부터출원및등록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할수있는모바일전자출원관리서비스로발

전시켜나갈예정이라고한다. 

어쩌면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IT강국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지식기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발빠른 특허청의 노력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발명카페”와“특허검색”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으로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특허청이

2011년에는어떠한서비스로특허세상을만들어갈지기대해본다. 2011. 3

제공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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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위기’

‘경제’라는것이인간의삶을풍요롭게하는도구로인식되었던

시기를지나(물론, 다시금그런의식이되살아나는시기가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의경제상황은마치언제터질지모르는예측불가

능한폭탄테러와같다는생각을하게된다. 특히금융위기란것이

폭탄테러와너무유사한점은그것을당하는일반인의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괴력과 영향력

이단지주변에몇명에게만피해를입히는것이아니라, 매우연

쇄적이라는점에서도유사하다. 

국내에서 빚어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도 전국적인 영향력

을미치고있어, 그파장이어디까지미칠지염려를하게된다. 막

연히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

며, “또터졌네.”할수있겠지만, 저축은행에예금계좌라도가지

고있는사람이면안절부절못하게되고만다. 더이상의영업정지

는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

다. 아니 도대체 조금이나마 높은 이율을 보고 저금한 사람에게

무슨잘못이있단말인가? 

개인적인차원에서만보더라도미래에대한계획과예측은사소

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재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돈을 투자하는

위기경제시대의미래경영
위기 경제 시대에 미래를 생각한다

그림1. 영업정지로 인해 대량인출사태를 맞은 부산의 저축은행에
몰린가입자들 (헤럴드경제2011. 2. 21)

Column 지식재산경영전략

한국발명진흥회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물리학과졸업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대학원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고찰

이 태 원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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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보면, 작은 금융사건 하나하나

가서민들에게미치는악영향은소박한계산

마저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은행이나 거대 보험사가 무너지는 것

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막는다고는 해

도, 연쇄적인금융위기까지는일으키지않는

다고 보는 사건에 대해서는 도리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비난을고민한다. 

다변화와 다각화를 통한 경영의

건전성 확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상당히 다변화체

계를 갖추고 있게 되었다. 아직도 상당히는

제조업이차지하는규모가가장크지만, 생

산제품의범위도광범위하고, 아직영미일의

금융·보험사들을 공략할 만한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의 금융·보험사들과의 적정한 정도의

시장규모를만들어내고있다. 지난해말미

국의자동차브랜드별재구매율1)을보면, 닛

산과 렉서스에 이어 현대차가 3위를 기록하

고 있다. 자동차 시장만 볼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자국 브랜드가 아닌

동양의 두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비

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해마다 수입

차 등록률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수시장은 자동차회사가 해외진출에 힘을 쏟

을수있도록확고하게국산차를선택해주고

있다. 

경제구조의 다변화는 무엇보다 다양한 경

제적인 위기를 상쇄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형태로갖춰져야한다. 경쟁력있는산

업을선별적으로육성하는것에만몰입하지않고, 다양한산업들이양성

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란 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정부의산업시책이지만, 선택과집중의결과가특정산업만을키우고그

나머지는포기한다는식의정책이되기보다는, 집중적인지원을받은산

업의성장의여파가나머지부족한부문을동반성장시켜주는결과로이

어져야 한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운다고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치는 것보다는 토양을 이롭게 하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딱따구

리가찾아와서벌레를잡아먹는환경을만드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비록 우리가 아직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아

니고, 수많은 경쟁국과의 다툼으로 핵심산업을 키워야 하는 경제·산업

환경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양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경제환경은 과거보

다 훨씬 우월해졌다. 한 때 철강과 조선 그리고 반도체 정도만으로 국부

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보다는 다각적

인경쟁력있는산업을유치하고운영해가고있는점을이유로들수있

다. 특히미래의산업은과거의산업보다세분화되고다양할것이틀림없

기때문이다. 

公器로서의 기업

그런점에서기업은공기로서의역할을다해야한다. 위기관리에철저

하고, 확보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것이다. 더불어과거와같은수요예측, 미래예측이아니라, 미

래 만들기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 원활

하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을 논할 것까지도 없고, 당장 국민들의 생활

이피폐해지기때문이다. IMF시절에무너지는기업들속에피해를입은

것이누구였는지는굳이곱씹어보지않아도자명한사실이아닌가. 

그림2. 1967년 앨빈 토플러와 함께‘미래협회’를 만들어‘미래학(future
study)’이란학문분야를개척한짐데이토교수. (조선비즈2010. 12. 8)

1)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가 중요한 제품군일수록, 현재의 시장점유율보다는
재구매율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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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앨빈토플러를들어보면, 그는책을쓰기위해참으로다양

한작업을한다. 혼자만의도서와연구만을통해서미래를

예측하는것이아니라, 초일류기업의CEO를만나고, 증권

전문가들과토론하고, 주요국가의국가원수들과도교류한

다. 쉽게말해서, 미래를움직여가는이들과의접촉을통해

그들의미래에대한계획을듣는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

에,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의 책을 써 나가는 셈이다. 경제

나 사회현상을 CEO, 경제전문가, 국가지도자들로부터 정

보를얻어써낸책이기에, 자연스럽게미래를예측하는책

이되었다고도볼수있다. 

이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틀림없이개인에게도적용할수있겠지만, 미래에대한예

측이아니라미래를주도해나가기위한계획과전략을세

워나가야한다. 왜우리기업들은애플의아이폰등장을예

측하지 못했는가? 아니, 예측은 했으되 그 영향력을 간과

했는가? 관련기업의관계자들은그런것은아니라고손사

래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폰에 적용된

기술들에대해별것아니라고큰소리칠지는모르겠지만,

그렇다면왜우리는그런뻔한기술들을가지고미래를만

들어내지못했는가를묻게된다. 

혹자는우리가워낙 1등에익숙하지않아서 1등을유지

하는방법을모르기때문이라고말하기도한다. 또 우리는

결코 1등을원하지않는다고말하기도한다. 앞선해외기

업들이 만들어 낸 기술을 즉각적으로 쫓아서 구현하는 능

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면서 1등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

중이나비율이높지않아서섣불리모험을걸기위한사업

이나 기술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처럼 뻗혀있는

것만 같다. 그런 우리치고는 High Risk High Return을

너무좋아하지않는가? 

물론 선두에 선다는 것은 줄줄이 추적자를 달고 있다는

것을의미하는것이다. 그래서자기고집만따르고, 과거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2류 기업으로 추락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있다. 스타택과레이져만믿고과거를답습

하다가1등기업의지위를잃은모토롤라나기술력으로앞

선장점을잊고외국기업의 CEO를영입해서는영화산업

에 투자하고 수많은 컨텐츠들을 사들인 소니도 어찌 보면

삼성이 젖히고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

다. 

3강의 대립을 뛰어넘는 기업전략

삼국지의촉나라는제갈공명이재상으로있는동안지속

적으로위나라를공략했다. 당시위·촉·오삼국중가장

세력이 약했던 나라였지만, 제갈공명은 국가의 총력을 모

아해마다출사표를올렸다. 조조가세운위나라가신하된

지위로서 한나라의 황제를 참칭하여 정벌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을침략하고, 끝내는불법적으로한왕조를무너뜨리

고천자를사칭한다는것이출사표의명분이다. 이러한명

분과상관없이제갈량은전쟁을통해서국력을모으고, 방

어대신공략을선택한것이었다. 이로인해, 위나라조정이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국난의 지경에는 이르지 않

았다. 

과연 제갈 량은 위나라의 규모와 힘을 모르고 지속적인

공략전을전개했을까? 그렇기보다는촉이라는소규모의힘

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는 방법으

로서 적극적인 도전을 핵심전략으로 취했고, 이로써 한왕

조의 계승이라는 명분을 주창하는 것의 근거로 삼은 것이

Column 지식재산경영전략

그림3. 1998. 11. 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폴더형 스타택의 인기를‘뜨겁
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에도 시장 2위, 3위인 삼성전자와 LG전
자가스타택을견제하기위한합종연횡을맺어대응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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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땅의크기와힘의균형은위나라에미치지못하지

만, 촉한은정통성을가진왕조로서그신하국인위를정벌

하는것이마땅하다는명분을유지하였다. 

역사를뒤집어해석하면서아쉽다고표현해야할지는모

르겠지만, 어쨌든오나라의손권이급작스럽게동맹관계를

깨고촉을침략하여관우를죽이기에이르고, 이후오와촉

의동맹은다시형성이되었지만, 금이간상태에서의동맹

을 기반으로 공고한 전략을 수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적인 북벌전략도 제갈량의 죽음이후에

는약화가되어, 마침내제갈량의후임강유가위나라와의

전투에서전사하면서결국오나라보다도먼저위나라에의

해촉한왕조의문을닫게되었다. 

중국의위진남북조시대에보이는이와같은3강의구도

가 비단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별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

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정도가 3강체제2)를 형성하

고있다. 미국시장에서우리기업이선전하고있는휴대전

화시장도삼성, LG전자, 모토롤라의3강구도3)가형성되

고 있다. 1위와 2위만의 싸움과 1~3위가 경합하는 싸움

은 각자가 취해야할 전략부터가 다르다. 1위와 2위 간에

벌어지는 경쟁에는 사실 별다른 것이 없다. 1위는 시장점

유율을 고수하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고, 2위는 시장점유율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구

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위와 2위 사이에는 사실 상

부상조는없다고볼수있다. 누가먼저시장을점유하느냐

의싸움이된다. 하지만 3위가있으면양상은조금달라진

다. 2위와 3위기업이협력하여 1위를위협할수도있고,

반대로 1위와 3위가 협력하여, 2위 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현재 LG텔레콤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에서 휴대

전화시장은 KT와 SK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둘의

태도만 보더라도, KT가 애플과의 공급계약을 맺자 SK는

갤럭시를 선택하였다.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한창 각

축전을벌일때의양상과도또다른모습이다. 저마다휴대

전화 제조업체들은 계열사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에 각

각의이동통신사업자의로고를새겨납품을하곤했다. 물

론, 모토롤라의 스타택이 출시되었을 때에는 마치 지금의

KT가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SK가

스타택에대한전매권을취득했었다. 이후 KT가고주파수

단말기용의스타택을판매하기시작했을때는이미스타택

의인기가시들해졌을무렵이었다.

그런데, 대략적인 3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콜라시장과 같이 1위와 2위는 있으되, 3위는 있는

지 없는지 모르는 시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비록 3위와

의경쟁을생각할필요도없을정도로1, 2위의다툼이치

열한경우에도만년2위가어떤전략을세우느냐에따라서

1위의의미가무색하게되는경우도없지않다. 바로이콜

라시장에서펩시가취한전략이바로그것이다.

그림4. 제갈공명의이름을빌어출간되고있는다양한경영서적들.

2) 2010년도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47.2% 기아차 32.5% 르노삼성
9.3% GM대우 8.7% 순이다. 쌍용차는 2.2% 수준이다. 다만, GM대
우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큰 데 비해, 르노삼성은 수출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다. 

3) 이는‘2010 모바일 조사보고서(2010 Mobile Year in Review)’의
결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된 미국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시장점유율이다. 삼성은 전년
보다 3.6%포인트 높아진 24.8%의 점유율로 1위를, LG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한 20.9%로 2위, 그리고 미국 기업인 모토롤라
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모토롤라는 작년 동기대비 6.7%나 점
유율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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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는만년 2위가아니라, 한때는코카콜라를앞지르는성적을내기

도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외식산업에투신하자, 함께뛰어들었지만,

외식산업전투에서열세를보이자이내코카콜라에게콜라시장1위를내

주게되었다. 20여년간콜라시장을공략하던펩시는다변화전략을취하

기시작했다. 심지어피자헛과KFC에서도손을떼었다. 한때마이클잭

슨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 시장을 선점했던 펩시가 아니었던가? 누구라

도펩시의콜라시장점유율 1위에대한경쟁포기를믿기쉽게들리지는

않았을것이다. 

미래를 만드는 기업, 펩시

오히려 펩시는 오렌지 쥬스로 유명한 트로피카나와 스포츠 음료의 대

명사인 게토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퀘이커오츠를 인수하고 나섰다. 탄산

음료는전통의음료가아닌과거의음료라고

인식한 것이다.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한 것이다. 어쩌면 코

카콜라의 승리는 콜라시장의 퇴조를 의미하

는 것인지도 모른다. 후지필름이 여전히 인

스턴트카메라의필름을생산하고는있지만,

누구도인스턴트카메라필름시장을경쟁력

을 발휘해야 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것처럼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펩시의 이와 같은 다

각화와 다양화가 제품의 다양화로 드러나기

는 하지만, 과거의 펩시에서 이런 다양화를

만들어낸것은아니라는점이다. 사람이변

화를 만들고, 사람이 조직을 이룬다는 사실

은펩시의이러한변화에서도유효하다. 즉,

펩시는다양한문화를기업내에뿌리내리도

록 종업원 중 소수인종과 여성의 비율을 극

대화시켰다. 이는 임원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취임한 펩시의 CEO 인

드라누이4)는인디안-어메리칸이다. 문화적

인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 내 인력변

화에서만이루어진것은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펩시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전통의파란색깔이아니라, 소위코카콜라의

그림7. 펩시콜라 CEO 인드라
누이. CEO로 취임한
2006년에도 이미‘세
계기업계정상의여성
50명’중 2위를 차지
했으며, 2년 연속 1위
자리를차지하고있다. 

그림 5. 비가등장하는중국의펩시콜라광고. 배경에진한빨강의펩시로고가선명하다. 

그림 6. 붉은 색을 강조한 로고를
사용하여 중국진출을 꾀
하는 펩시콜라의 중국시
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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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붉은색을강조한새로운로고를사용하고있다. 

펩시가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을 무렵만 해도, 생존차원

에서의시장확보를위한고진감내의전략이었을지모르지

만, 200년대후반부터의확실히중국시장공략은왠지다

문화적인 배경을 오랫동안 준비한 이후의 전략적 행보로

느껴진다. 

위기는언제나존재한다. 그리고그위기는예측하기어

려운특징이있다. 너무나도당연히만일예측한것이라면

위기로다가오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위기가비록경쟁

기업의절대적인성장으로인해, 따라잡기버거울정도의

차이가생긴것일수도있고, neck and neck 할정도의미

묘한차이일수도있다. 펩시의경우는코카콜라와의차이

가결코절대적인우위를내어줄정도는아니었다. 그럼에

도펩시는콜라시장에대한공략을완전히포기하지도않

았으면서새로운기업의문화를창조하면서새로운제품과

시장을만들어가는데에전력투구하였다. 

결국펩시가만든미래가성공을거두고있다. 과거에는

콜라 시장에서의 패배가 곧 기업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생

존의목표였지만, 이제는달라졌다. 사람들은콜라보다더

건강한음료를찾고있다. 또한스포츠의대중화와웰빙푸

드의인기로인해기능성음료를비롯해서보다다양한맛

의 음료를 시장이 원하고 있다. 물론, 코카콜라도 콜라만

만들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외식시장에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있고, 생수까지도만들어판매하고있다. 그렇기

에펩시의미래를만들어나가는전략이더욱눈에띄고많

은이들의호감을사는것이아닐까? 

결론 :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제품 만들기

펩시콜라의예에서처럼미래를만드는것은새로운제품

을 만드는 데에만 목표점이 있지 않다. 보다 의미 있는 목

표점은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문화의 뒷받침 없이는

제품의가치를잃을위험이크다. 

모토롤라는스타택을처음내놓았을때, 가장가볍고얇

은휴대전화를강조했다. 레이져를만들었을때도역시같

은 컨셉을 유지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문

화에초점을두기보다는제품에초점을맞췄다. 처음에는

스타택이란제품이가진파급력으로휴대전화의형태가스

타택을 따라서 폴더형으로 만들어지는 문화형성력을 갖기

도했지만, 제품자체의힘에만의지한결과새로운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까지는 확장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삼

성전자와LG전자와의힘겨운싸움을치르고있다. 최근회

복세를 타고 있지만, 2010년도의 시장점유율은 7%가까

이하락했다. 북미시장3위라는시장점유율의수성마저언

제까지가능할지모르겠다. 

애플은지속적으로개인의정보단말기시장의문화를형

성해 왔다. 때론 시장점유율이나 당기순이익 면에서 고전

을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PC의 표준, 노트북의 표준,

MP3플레이어의 표준에서 휴대전화의 표준, 심지어 타블

렛 PC의 표준을 창조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스스로

창조한 단말기들 간의 특징들 속에서 상호 피드백하는 경

지에까지이르렀다. 아이폰을위한애플리케이션을아이패

드로 확장하고, 이를 애플의 기존 노트북과 PC를 위한 애

플리케이션개발에까지확장해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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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애플의 맥북에어의 대항마로 내놓은 삼성전자의 9시리즈노트북.
제품의 힘에서만이 아니라, 문화형성력에서도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4) 미국 펩시코의 CEO 인드라 누이(Nooyi·55·사진)가 영국 경제전
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세계 기업계 정상의 여성 50
명’중 1위를 차지했다. FT는 인도 태생 미국인인 누이가“1994년
펩시코에 입사해 2006년 CEO가 된 뒤 위기에 직면한 펩시코를 구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조선일보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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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는미래적가치는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열린사고

를바탕으로형성이된다. 기업의문화가바뀌면그들이만드

는 제품도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형성력을 위해서

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약간의 이익이다. 기업이

제품 개발을 위해 투여한 개발비용, 생산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그리고 이윤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라도

제품에 합당한 가격보다 제품의 가치를 더 크게 책정해야 한

다. 100만원짜리전자제품이라면, 사는사람은상당한고액

이라고생각하게마련이다. 그런사람에게‘우리제품은100

만원짜리’입니다를강력하게선전한다고해서, 그 제품의가

치가 100만 원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120만 원짜리를

만들어놓고100만원의가격에맞춰판매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중요한점은이 20만원은제품의생산가격에서깎아

낸금액이아니라, 제품으로인해서구매자가향유할수있는

유익이어야한다는점이다. 

기업에따라서는그것을구매후지원서비스(소위애프터서비

스)를강화함으로얻을수도있고, 사용자를위한모임을조성하는등의문화지원서비스를통해서도만들

어낼수있다. 하지만, 애프터서비스를받지않을정도로제품을깨끗이사용한사람에겐결국서비스하

지않은것과다르지않고, 문화지원서비스는특정한사용자그룹활동을하지않은사람에게는무의미하

다. 얼마나 제품 안에 문화형성력을 쏟아 넣느냐에 따라 제품의 실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시장에서곧도태되느냐아니면장수하느냐를가늠하는척도가될것이다. 

그림9. 윤석철 교수는 가격를 초과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 기업의 성
공이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
2011. 1. 23)5)

5) “애플의 성공이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도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단
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의 일류 기업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적인 인물은 없을지 몰라
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영속성 면에서는 개인보다 시스템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더 낫
죠.”(한국경제 2011. 1. 23일자 인터뷰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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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365
지렛대

막대를 어떤 점에서 받쳐서 그 받침점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이다. 대저울을 비롯해서 이 원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힘을 작용케 하는 기구는 많다. 도르래나 회전축 등도 그 특수한 응용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위, 집게, 플라이어, 펌프 핸들, 병따게, 호두까기 등의 많은

생활용품들이 모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렛대는 언제 발명되었

을까?

바퀴와 같이 지렛대도 수많은 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의 하나

이다. 지렛대의 원리는 선사 시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을 완벽하게 기술

한 사람은 그리스의 수학가 아르키메데스이다. 지렛대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

어올리는 딱딱하고 긴 막대를 가리키며 이 막대를 한 받침점 위에 올려 작동한

다.



(주)아진게네시스는 국내외에서 친환경 바람과 유

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에너지 관심도가 높아지

면서화석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

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

기전인 5년전부터전기모터연구를시작했다. 그때만해

도일반인들은관심조차없었고“왜굳이어려운길을가려

느냐?”는 질문과 함께“왜 비싼 돈 들여서 모터의 특허를

사서고생한다”는말들을가장많이들었습니다.

그러나이제는몇년사이에유가상승과지구온난화문

제가대두되면서확연히많은관심을보여주고있습니다.

모터의선진국인일본에서특허를취득하고연구와관련

된 기술을 개발한지 4년이 경과된 지금은 하이브리드SR

모터의특성과적용처를정확히파악하여산악지형과언덕

이많은지형에서도기존동급의어떤 AC, DC, BLDC 모

터보다강력한힘을낼수있는모터를국내최초로개발하

게된것입니다.

이하이브리드SR모터는저속과고속에서(15000RPM)

도높은토크와고효율을가지고있기때문에 고속회전이

필요한 모든 기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넒은 구간의

저속과 고속 구간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에 적용하기 좋은

하이브리드 SR모터이다.

그러므로 힘이 많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 골프카, 전기

오토바이, 농업용전기운반차, 농업용관리기등에사용하면

그차이와힘을느낄수있는하이브리드SR 모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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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진게네시스

Column 특허기술이전사업화성공사례

하이브리드형 자석 및
이를 포함하는 스테핑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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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사업화 성공기술 개요

기술이전 과정

일본에반도체장비모터구입건으로출장을다니던중

아는지인의소개로일본개인이발명한모터를통상실시

권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허의 권리도 5억 원을 투자

하여넘겨받게되었다. 

이 원천특허는 우리나라에게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새로

운 모터이기 때문에 모터 선진국으로 진입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게 취득하게 된것이다.미국

(US6369479 B1)과 대만(TW410354), 일본(제 334

9966호), 유럽(EPC)에서 취득한 권리도 함께 사용하게

된것이다. 

추가기술개발 과정

우리나라에서 설계도면으로만 새로운 모터를 개발한다

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었다. 수십 번의 금형제작과

수많은 시제품 생산으로 무수한 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

소제성능이나온모터를 3년만에개발하게된것이다. 

이 개발은 거의 3년 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

로 장비 제작경험과 모터설계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권선

과기능적인설계변경등수많은시행착오와많은금형비

제작비용등, 또한모터를제어하는컨트롤러까지같이병

행하여개발하느냐여기에투자한비용만 20억원이들어

서야제품에적용할수있는모터를개발하게되었던것이

다.

이제는이모터를컨트롤할수있는제어기술까지, 같이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특허 3 3 5 5

실용신안

디자인

합계 3 3 5 5

권리명칭 하이브리드형자석및이를포함하는스테핑모터

출원번호 제0549039 호

제품적용
실적

적용
제품수

4품목
총매출
실적

500백
만원

국내매출 500백만원

해외매출

기술의
내용

하이브리드 SR 모터는하이브리드자석(영구자석+전자석)을이용하여
개발된신기술인모터로일반 AC, DC, BLDC 모터의단점을개선하여
저속과고속에서(15,000RPM)고효율과고토크를낼수있는하이브리
드SR 모터이다.
이원천특허를이용하여, 강력한힘을낼수있는모터를세계최초로
개발하여동력이많이필요하고힘이많이필요한우리나라와같은산
악지형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의 기존 동급의 어떤 모터보다 강력한
힘을낼수있는Hybrid SR 모터이다. 
같은 용량의 모터라도 하이브리드 SR 모터는 저속구간과 고속구간에
서고토크와 고효율을가지고있기때문에고속회전이필요한모든기
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넒은 구간의 저속과 고속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에적용하기좋은모터이다.
그러므로 많은 힘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 농업용 전기 운반차, 골프 카
전기오토바이, 전기ATV, 농업용관리기에사용하면그차이와힘을느
낄 수있는Hibrid SR (HSR)모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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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골

프카, 농업용 운반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ATV에 바로적용할수있도록개

발이완료된것이다. 

하나의예로골프카같은경우는일본

과 중국에서 모터와 컨트롤로가 들어와

있기때문에하나가고장이나도부분수

리가되지않고부품전체를갈기때문에

막대한 유지 비용과 외화 낭비가 심하

다. 이러한 모터와 컨드롤러가 국내 개

발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사가 방문 시

기술만 확실하다면 바꿀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골프장업체의말이다.

회사는 작지만 1인 5역을 하면서 인

건비를 줄이면서 이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자들과 날밤도 세워가며 연구에 전

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미약하

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모터산

업에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다

는 신념으로, 또한 모터 선진국으로 진

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에 정말로

연구에연구를매진하게되었던것이다.

또한 일본기술진과도 계속 협력하여 추

가적인모터연구도계속할예정이다.

각 모터의 비교(동향) 자료

모터에는 DC(HSR 모터도 DC계열임)

모터와AC모터가있는데어떤모터일지

라도구동코일에는단속적인전류가흐

르고 있다. 따라서 DC 모터라고 해도

단속적인 전류가 흐르고 있게 된다. 이

것은어떤모터라할지라도코일전류는

끊임없이변화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DC모터와AC모터의본질적인

차이는그전원에있으며모터에서는이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후의 특성에

커다란차이가생긴다. 예를들면AC 모

터는 수명이 긴데 DC 모터는 브러시나 정류자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

고때때로보수가필요하게됨으로써브러쉬나정류자가없는 BLDC & HSR

모터가필요하게된다. 아래표는두모터의차이를비교한것인데어느것이

나일장일단이있어어느쪽이우수하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 따라

서요구정밀도, 사용목적에따라잘분간해서사용하게되므로당사가개발

한HSR 모터가사용의폭을더욱넒히게된것이다.

사업진행 현황

현재 한국의 농업용 전기운반차와, 골프카, 전기 ATV는 전체를 수입하여

판매하던지부품인모터와컨트롤러도전량수입하여조립하여판매하고있

는실정이다.

국내농업용전기운반차와,전기ATV는전량수입산과모터들과부품들을

수입을하다보니우리나라의산악지형과언덕이많은실정에맞지않아잘팔

리지도못하고, 고장이났을때부품들이없어 A/S도잘안되고있는실정이

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운반차 시장의 반응이 좋으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잘안팔리고있다.

농어촌인구의고령화로기존경운기시장은점점축소되고있으나, 운전이

편하고자동차운전면허증이필요없고, 한달유지비가1000KM을주행했

을때월 5,000원 밖에들지않은농업용전기운반차시장은그수요가날

로확대되어가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고령화로비포장길이거의없는시골

길에서노인들의관절염으로(비포장길은걸을때완충작용으로관절의무리

가적음.) 많은고생들을하기때문에농업용전기운반차가중요한교통수단

이될것이기때문에그수요는폭발적으로늘어날수있다.

그래서 (주)아진게네시스의 하이브리드 SR모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

Column 특허기술이전사업화성공사례

비교항목 AC모터 DC모터 BLDC모터 HSR모터

䤍모터의구조
䤍모터의크기
䤍정류(전류)

䤍큰 동력화
䤍고 속 화
䤍저 속 화
䤍회전 변동
䤍토크 변동
䤍출력 효율
䤍제어 회로
䤍진동 소음
䤍클 린 도
䤍보 수 성
䤍수 명

비교적간단
크다

무접점식

쉽다
비교적어렵다
비교적어렵다

적다(인버터사용)
일반적으로적다
일반적나쁘다
약간어렵다

일반적으로적다
좋다

보수불필요
길다

복잡
작다

브러쉬정류자에
의한유접점식

일반적으로어렵다
어렵다

일반적으로쉽다
일반적으로많다
일반적으로많다
일반적으로좋다

쉽다
일반적으로많다

나쁘다
브러쉬,정류자보수

짧다

복잡
작다

반도체소자를
이용한무접점식
비교적쉽다

쉽다
비교적쉽다

일반적으로적다
적다
좋다

비교적쉽다
적다
좋다

거의불필요
비교적길다

간단
작다

반도체소자를
이용한무접점식
비교적쉽다

쉽다(15,000RPM)
비교적쉽다

일반적으로적다
적다
좋다

약간어렵다
일반적으로적다

좋다
보수불필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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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내제작되고A/S도가능하다는점들을부각시키어시장조사를한결과

대리점들의높은반응을얻어판매에는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판매 및 유통과정

당사는국내산제품의우수성과차별성으로내세워대상업종의대리점망

을구축하여영업종사자에게영업권부여와간단한A/S도가능하도록기술

지도할예정이다.

판매전략
䤎 기존의 농업용 전기운반차의 등판능력의 비교 시험을 할 수 있게 , 체험

장을 마련해 시승기회를 주어 직접 타 제품과의 비교테스트를 할 수 있
게 한다. 

䤎 국내산기술로국내에서제작된모터와컨트롤러의우수성을부각시킨다.
䤎 모터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30% 늘어난다는 점과, 배터리

유지비용의 절감 효과를 부각시킨다. 
䤎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주문형 농업용 전기운반차, 전기 ATV가 생산 가

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䤎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과, 부품별로도 A/S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䤎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

당사는 최종적으로 모터와 컨트롤러의 판매 전문회사로 키우기 위해 상기

제품들의기술개발을연차적으로완성하여완성차 업체에공급하는것을 주

목적으로하기때문에 1차년도만완성품으로판매를할예정이다.

당사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비법

농업용 운반차는 우리나라의 기존 경

운기 시장을 대처하는 큰 시장으로 기존

농기계업체와 손잡고 개발을 완료시킨

상태로 내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되면 많

은 모터와 컨트롤러가 판매되리라 예상

된다.

ATV(산악용사륜오토바이)의가장큰

문제점은 오르막이 많은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는 기존 전기 ATV은 경사도

15%-20%정도밖에 오르지 못해, 거의

팔리지 못했는데 HSR 모터를 사용한 자

사의 ATV는 경사도35% 정도에서도 중

간에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여도 아무

런 문제없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을 동영상 자료들로 부각시키면 우리나

라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큰반응이오

리라기대된다.

향후 판매예상

2011년에는농업용전기운반차의모

터공급과 골프카시장의 틈새(모터와 컨

트롤라을 전량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부

분적인 교체를 못했는데 HSR모터로 바

꾸면 효율이 높아 배터리 수명과 라운딩

횟수를 30% 늘릴 수 있으며, 비싼 일본

산배터리를국내산으로바꿀수있는효

과도 볼 수 있다.)를 공략하면 농기계운

반차 500대@1백만 원 약 5억의 매출

과, 골프카 교체비용 200대@3백만 원

약6억원의매출을기대하며, 그수요는

매년 50% 이상증대하리라본다.

그리하여 향후 골프카 업체에 납품과

전기자동차용 모터는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매출과자본축적이되면향후진

출아이템이될것이다.

농업용 전기운반차 시장

예상시장규모 판매가격 시장규모

농업용전기운반차 10만대 500만원 5,000억원

기타농기계(관리기등) 20만대 250만원 5,000억원

연도 별 판매 전략

계획년도 사업종류

1차년도 농업용전기운반차, 골프카, 전기ATV

2차년도 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

3차년도 전기자동차용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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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및 세계시장분석

사업화 성공 요인

모터설계기술은우리나라가많이뒤떨어져있는분야로이분야 20년 이상의기술자가설계가공

제작시제품생산까지1인 5역의역할을하면서1인이토탈제작하는방법으로여러명이분업하면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달성한 점과, 단순히 모터 제작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컨트롤로 제어

기술자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제어설계와 시제품 생산까지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후에야이룬성과이기때문에당분간은누구도따라올수없는기술의노하우을축척하게된것

입니다. 

- 지속적인연구개발로자사만의독특한모터개발완료

- 세계에서최초로개발된모터로고효율과고토크를실현

- 산학협력및정부기관의연구비지원으로연구비의효율적인운영성과

- 연구원들의헌신적인공동목표를가지고연구에매달린성과.

1) 제품관련 연간 예측 시장규모(매출발생 후 3년 평균, 현재시장이 없는 경우 잠재시장규모 추정)
2) 2010년→2014년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3) 향후 3년후 목표시장내 경쟁자수 및 시장진입의 용이성
4) 향후 3년후 목표시장의 시장 성숙단계

시장규모1)

세계 10억$ 미만또는
국내500억미만

세계10억$ 이상또는
국내500억이상

세계50억$ 이상또는
국내2,000억이상

세계100억$ 이상또는
국내5,000억이상

시장성장률(CAGR)2)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시장경쟁3)

경쟁미약 보통 치열 매우치열

시장성숙단계4)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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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䤎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䤎 건강하게 삽시다
䤎 KIPO NEWS
䤎 KIPA NEWS

䤎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䤎 문화산책

䤎 재미있는 퍼즐



경상북도

안동산약

ㅣ상표명ㅣ
안동산약

ㅣ권리자ㅣ
사단법인안동 산약(마)연합회

ㅣ등록번호ㅣ
제 27호

ㅣ상품분류ㅣ
제 31류 식용산약(신선한 것)

연락처
사단법인 안동산약(마)연합회
054-855-7888

Andong

안동산약(마)은 사포닌, 뮤신,
아르기닌, 콜린, 칼륨등약용성분이
높고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등의
필수 영양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생산약과분말,
가공품으로판매되고있습니다.

䤎유래
마는중국원산으로약초로재배하며산지에서자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약 100여 년전부터산지또는농가에서
재배되기시작하였습니다.

䤎특성
흔히산지에서자생하는것을산약(병마)이라고부르며, 산약은
장마보다덜연하고수분함유량이장마에비해적으며산약은
경북안동에서많이생산되어전국생산량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마는한방에서산약이라고하며, 덩이뿌리는
식용/약용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01

02

경상북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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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무화과

ㅣ상표명ㅣ
영암무화과

ㅣ권리자ㅣ
영암무화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ㅣ등록번호ㅣ
제 23호

ㅣ상품분류ㅣ
제 31류 신선한 무화과

연락처
영암무화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061-462-6010

Yeongam

지중해연안소아시아의카리카
지방이원산지로뽕나뭇과에
속하며과육은꽃받침과씨방이
발달하여된것으로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영양
과일입니다.

䤎유래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후반개화기에일본에서도입된것으로
보이며 1900년대초브룬스윅계통의품종이목포를비롯한
여수와남도의도서지방과항구도시를비롯한지역에울타리와
정원수로심어졌었습니다. 무화과가재배과수로자리잡은것은
1930년대초목포의갓바위에서시작되었으며재배된무화과는
주로목포와도심에바구니와함지박에담아노점에서판매되는
이색적인과실로알려졌었습니다.

䤎특성
무화과는과육이무르고껍질을벗기면흰색의끈적끈적한
유액이나오는데이는피신이라는단백질분해효소가있고
무화과의칼슘함량은우유보다많으며많이먹어도배탈이
나지않기때문에노약자나임산부들이즐겨찾는과일입니다.
1930년대초영암지역에무화과재배단지를조성하면서
무화과의주산지로자리잡게되었습니다.

01

02

전라남도 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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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퀴즈 (재미있는 건강상식 퀴즈)

Information 건강하게삽시다

Q. 비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겨울에는살이더찐다.

②몸외부에있는지방보다내부에있는지방이더빠지기쉽다.

③아이들비만은발견즉시철저한다이어트를시작해야한다.

④윗몸일으키기로뱃살외에다른부위의살도뺄수있다.

Q. 다음중 BMI에서 비만으로 판정되는 범위는?

① 18이하

② 19~24

③ 25~30

④ 30이상

Q. 성인 남자가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음주량은?

①하루소주 1잔이내

②하루소주 2잔이내

③하루소주 3잔이내

④하루소주 4잔이내

A. ③
소아청소년의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성인비만으로의 이행을 막아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나, 다이어트 보다는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A. ④
19에서 24 사이라면 신장 대비 체중은 정상이다. 또한 25~30 사이라면 체중 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30 이상이라면 비만에 속한다.

A. ④
건강하고 알코올 문제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몸에 해롭지 않은 주량은 성인 남자가

하루 소주 4잔 이내, 여자는 하루 소주 2잔 이내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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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강의 변화가 아닌 것은? 

①기상이변을인한전염병발병

②연평균기온상승으로인한말라리아발병률증가

③기온상승으로인한장염발생률감소

Q. 다음중 쯔쯔가무시 예방법이 아닌 것은?

①작업및야외활동후작업복, 속옷, 양말등세탁한다.

②밤따기나등산등야외활동시땀이나지않게반판을입는다.

③작업중풀숲에앉아서용변을보지않는다.

④풀밭위에옷을벗어놓고눕거나잠을자지않는다.

A. ③
기온이 올라가면 세균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 이를 섭취
할 경우 세균성 장염이 발생하기 쉽다. 이 때문에 기온이 1℃ 높아지면 장염발생률은

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②

쯔쯔가무시 병의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②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③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④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⑤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할 것
⑥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⑦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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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직원의한마음을담은“교훈석”제막행사

특허청은‘지식재산강국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교훈을 담은 교훈석을 제작하고, 지난 2월 1일 11시30분에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훈석 제막 행사를 가졌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신축·이전 20주년을 맞아 건립한 교훈석은 가로 3.4m 높이 2m 크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교훈은 특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고, 특허청 직원 1,625명의 이름으로 건립했다.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연수원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신축·이전한지 20돌이 되는 날에 교훈석 제막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이를 계기로 연수원이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Information KIPO NEWS

국내특허, 세계최단기간에100만호등록달성

국내 특허등록 누적건수가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62년만에 100만건을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1948년 우리나라에서 유

화염료제조법이 최초로 특허등록된 이래 62년 만에 거둔 것으로써, 특허등록 100만 건을 달성하기까지 75년이 소요된 미

국이나 97년이 소요된 일본보다도 앞선 기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특허등록 100만호를 달성한 국가이자, 20세기 이후에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등록 100만 건을 경험한 국가가 되었다.

* 우리나라보다특허등록100만건을먼저달성한국가는미국·일본·캐나다3개국이나이들국가는19세기이전부터

특허제도를시행해왔다.

지자체에대한특허·브랜드지원대폭확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지자체의 특허·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70여 개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에 63억 원을 투입한다.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사업비(2010년 26.5억)는 138% 증가한 것이고, 참여 지자체 수는(2010년 52개) 31%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전통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사업 등

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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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목걸이등패션품목에대한심사기간1달로단축

특허청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

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무심사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기간단축을 시킬 예정이

다.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출원 후 1.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디자

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약 9개월 빠른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식재산교육열기확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에게 지식재산권을 교육하는 IP리더과정에 모집 정원의 2배 이상이 신청하면서 지식재산

권 창출에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IP리더’란 중소기업내 R&D 분야 연구원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

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특허청은 2015년까지 총 5,000명의 IP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각 기수

별 120명씩 5기수 운영을 통해 총 600명을 양성 중에 있다.

600개알짜배기특허사업화지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우수 특허 600개를 선별하여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

해‘11년에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보유한 특

허를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지

원대상별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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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KIPA NEWS

제23회정기이사회및제16회회원총회
2010 사업실적및결산ㆍ2011 사업계획및예산승인등

우리회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간부회의실에서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등 총1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허진규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의장인사, 감사보고, 201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2011

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안) 승인, 비상근감사 선임(안) 승인, 전북지부 설립(안) 승인, 보고사

항, 기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3시에는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회원총회가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의 개회 선

언 후, 그동안 우리회 운영 및 발

명진흥사업에 기여해 온 공로자

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규

회원에게 회원증을 전달하였다.

이어, 2010년 사업실적 및 결

산·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

고가 이루어졌다.

사진설명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이 창생사 변경삼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어려운이웃에게사랑을!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과 이주열 경영기획본부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1월 27일과 31일에 천사의 집(경기 양평)과 은빛공동체(경기 파주)를 방

문, 후원금 및 물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는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결연아동 3명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회 원 명 : 하은산업
■대 표 자 : 이재준
■업태/종목 : 제조업
■주 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44
■전화번호 : 041-942-8523
■홈페이지주소 : www.juhaeun.co.kr

■회 원 명 : (주) 부원로드텍
■대 표 자 : 이종문
■업태/종목 : 제조업/건설기계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

리48-4
■전화번호 : 031-762-9931
■홈페이지주소 : www.buwonroadtec.com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2월

■회 원 명 : (주)세미머티리얼즈
■대 표 자 : 박건
■업태/종목 : 제조업
■주 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

633번지 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1동 6층

■전화번호 : 031-622-8700
■홈페이지주소 : www.semimateri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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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기 간 : 2011년 3월 1일 ~ 4월 24일

장 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시간 : 월, 수, 목, 금 8시 / 토, 일, 공휴일 3시, 7시(화요일 공연 없음)

티켓가격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관람등급 : 8세 이상 관람 가능

주 최 : 충무아트홀, SBS, (주)EMK뮤지컬컴퍼니

주 관 : (주)떼아뜨로

제 작 : (주)EMK뮤지컬컴퍼니

투 자 : 이수창업투자주식회사, (주)센브리지

협 찬 : 내일여행, 지펜싱

문화산책

Invention &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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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 거느리고함께가거나옴.

3. 따로따로나누지않고한데합쳐서몰아치는일.

4. 조선인조14년(1636)에청나라가침입한난리. 청나라에서군신(君臣) 관계를요구한것을조선이물리치자청나라태종이20

만대군을거느리고침략하였다. 이에인조는삼전도에서항복하고청나라에대하여신(臣)의예를행하기로한굴욕적인화약

(和約)을맺었다.

6. 지방에서서울로올라옴.

9. 입으로불어서관안의공기를진동시켜소리를내는악기.

11. 입을예쁘게살짝벌리고자꾸소리없이밝고보드랍게웃는모양.

12. 술좌석에서서로잔을들어축하하거나건강또는행운을비는일.

14. 항문을이루는창자의끝부분.

15. 존경하는웃어른에게공경히받들어사례함.

2. 삼면이바다로둘러싸이고한면은육지에이어진땅. 대륙에서바다쪽으로좁다랗게돌출한육지를말한다.

4. 병이나기형(畸形)의형태나기능을조사하여그성립원리와본질을연구하는학문.

5. 차가운유리나운모따위에입김을쐴때표면에입김이응결하면서나타나는형상.

7. 나라의일을맡아다스릴만한재주. 또는그런재주를가진사람.

8. 지위가높은벼슬이나관리.

10. 깜짝놀라얼굴빛이달라짐.

12. 생각, 태도따위가건전하고착실한맛.

13. 같이일하거나가깝게지내는사람.

15. ‘속마음(겉으로드러나지아니한실제의마음)’을낮잡아이르는말.

가 로
열 쇠
가 로
열 쇠
가 로
열 쇠

세 로
열 쇠
세 로
열 쇠
세 로
열 쇠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2월호 정답❶ ❷ ❹ ❺

❸

❽ ❻ ❼

❾ ❿ ⇭

⇬

⇫ ⇯

⇮

고 도 변 화 무 쌍

하 적 호 체

용 사 물 법

접 두 사 수 무

음 이 공 아

조 법 처 분 미 문

칙 법 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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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부터【회원동정】코너를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실을수있는회원사의동정과보도자료를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관련사진자료1매함께제출(보도자료형태도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격(1개월기준)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우리회 지회 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헌 부산시남구문현3동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김현웅 강원도춘천시후평1동 198-25 033-258-6580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
다. 게재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하여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단,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월간「발명특허」광고게재 안내

회원 동정 접수






